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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안녕하세요.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들녘을 뒤덮은 코스모스 사이로 살갗을 스치는 바람이 

세상의 속도를 잠시 잊고 존재의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좋은 계절에 한국사법
학자대회를 우리나라의 금융의 중심 한국은행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학회에 참석하신 학회원 및 전문가 여러분들
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사법학자대회는 한국상사법학회와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소송
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회로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됩니다. 첫 
번째 사법학자대회는 작년 민사법학회가 주관하여 개최되었고 오늘 학술대회
는 상사법학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법학자대회를 위해 올해 봄부터 한국민
사법학회장이신 정병호교수님,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이신 정선주교수님과 만남
을 가졌고, 민상법, 소송법을 아우르는 주제를 검토하던 중 최근 전 세계적으
로 현안이 되고 있는 ‘CBDC에 관한 사법적 검토’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CBDC가 다소 생소한 개념이어서 지급결제의 환경변화 속에서 검토하자는 제
안에 따라 ‘지급결제의 환경 변화와 CBDC의 사법적 제문제’를 대주제로 정하
게 되었습니다. 

2010년 상법 개정시 제46조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가 된 ‘지급결제’는 최근 
핀테크의 등장과 암호통화의 열기 속에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중요한 가상자산으로 자리를 잡았고, 루나·테라사태, 머지포인트사태 등 지급
결제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사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제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을 가져왔습니다.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사적 지
급수단의 변화와 활성화는 가장 근간이 지급결제수단인 화폐에도 영향을 미쳐 
‘화폐의 디지털화’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즉 
CBDC는 금융시장의 변화, 기술적 문제와도 깊이 관련되지만, CBDC 도입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은 디지털화폐를 법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점이라 
봅니다. 예컨대 CBDC에 법화성을 부여할 것인지, 기존의 화폐와 유사하게 점
유가 가능하게 하여 거래 정보나 익명성을 보장할 것인지 하는 다수의 CBDC
의 법적 쟁점에 관한 윤곽에 따라 금융시장의 인프라와 CBDC에 이용될 기술
이 결정되리라 봅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CBDC 도입시 검토되어야 하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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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들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행사는 올해 확장 신축한 한국은행 본관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된다는 
점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시설에서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흔쾌히 
승낙하신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께 감사드리며, 학술대회 개최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오늘 축사를 해주시는 이종렬 부총재보께도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
다. 그리고 쉽지 않은 공동학술대회 개최에 함께 의논하고 고비마다 도움을 주
신 정선주학회장님, 정병호학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 사회,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 드리며, 학술대회를 실무적으로 준비하신 
3개 학회 관계자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정 경 영 교수



축  사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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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학자대회(2023.10.13) 부총재보 축사

2023. 10. 11(水)                            (디지털화폐기획팀)금융결제국

<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부총재보 이종렬입니다.

먼저 ｢2023년 사법학자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술대회 준비에 수고해 주신

한국상사법학회장 정경영 교수님을 비롯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발표, 토론을 맡아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상사법학회, 민사법학회, 민사소송법학회 회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CBDC 활용성 테스트 >

IT기술 발전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배경으로 

금융과 지급결제 부문에서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 페이팔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하고,

다양한 비정형 자산이 

토큰화(tokenization)된 증권으로 발행･유통되는 등 

그 변화의 범위와 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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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발표한 CBDC 활용성 테스트는

이러한 기술의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 디지털 화폐 및 금융 시스템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토큰 기반의 인프라 구축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첫 걸음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활용성 테스트에서는 

한국은행이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한 CBDC 플랫폼을 구축하고

은행들에게 기관용(wholesale) CBDC를 발행하면,

은행들이 이를 바탕으로 각자 고객에게 예금 토큰을 발행 유통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이 제공하는 안전한 테스트베드 내에서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혁신적인 지급 서비스를 

실제에 가깝게 구현하여 평가해 보고,

제한적으로 실제 이용자도 참가하여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률적 논의의 필요성 >

미래 화폐 및 금융 인프라의 구축은

단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완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반드시 법률적 측면에서의 

면밀한 점검과 준비가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의 경우

현행법규 체계 내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초기부터 금융당국과 함께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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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이 등장한 이후 

다양한 법률적 이슈와 쟁점이 제기되고 

이의 규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논의가 

진행중인 것과 마찬가지로,

CBDC와 예금 토큰 등 

새로운 디지털 통화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서는 

견고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번 학술대회가 

지속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기여하는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마무리 말씀 >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국상사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 조 발 표

김동섭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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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BDC 활용성 테스트」
-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첫 걸음

사법학자대회 발표자료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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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하마, 나이지리아 등 일부 신흥국 공식 도입

▪ 주요국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도입 가능성에 대비해 연구·개발 강화

4

주요국 CBDC 연구·개발

CBDC의 개념 및 논의 배경

▪ 중앙은행(Central Bank)이 발행하는 디지털(Digital) 형태의 새로운 화폐(Currencies)

▪ 구현 방식

• 범용(retail/general purpose): 새로운 현금

• 기관용(wholesale): 새로운 지준

▪ 논의 및 연구 확대 배경

• 현금 이용 감소 및 경제의 디지털 전환

• 스테이블코인 대응

• 19년, Facebook의 Libra

• 23년, PayPal의 PYUSD

• 기타: 금융포용, 국가간 지급결제 개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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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연구·개발

6

▪ 2020년 이후 본격화: 범용(retail) CBDC 중심의 다각적(기술-법률-파급영향) 연구 추진

▪ 도입: 주요국 상황 고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기술적 준비 및 관련 우려사항 해소 필요

2017~2019                                              2020                                            2021                  2022

CBDC 모의실험 2단계(1~6월)

금융기관 연계실험(7~12월)

「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

발간

「경제분석 특별호」 발간

DLT 활용 거액, 소액, 증권 결제 실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간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 신설

CBDC 업무 프로세스 등 외부 컨설팅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발간

CBDC 모의실험 1단계(8~12월)

주요국 CBDC 연구·개발(기관용 CBDC)

▪ 증권결제: 스위스, 프랑스 중앙은행

▪ 국가간 지급결제: BIS IH; Project m-Bridge 등

▪ 예금토큰 지원: 뉴욕 연준, 브라질

5

수행기관 프로젝트명 추진 내역

Regulated Liability 
Network

• 상업은행 예금토큰과 CBDC의 상호운용 시스템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 점검

• 다수의 금융기관, 시스템 구축업체, 컨설팅社 등 참여

Digital Real

Orchid

뉴욕 연준

싱가포르 통화청

• 디지털 화폐에 프로그램 기능 적용한 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표준 플랫폼 제시

• 바우처 등 특수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브라질 중앙은행

• 상업은행과 협업하여 기관용 CBDC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 및 결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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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네트워크 구조

8

(CBDC 시스템)

- wCBDC: 금융기관 등만 사용, 지준과 유사

- Type I: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 예금과 유사

- Type II: 이머니 토큰, wCBDC를 100% 담보로 발행

(외부 연계 시스템)

- Type Ⅲ: 디지털자산 거래 대금 지급용, Ⅱ형 통화

100% 담보로 발행

CBDC 활용성 테스트

7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공동추진

• BIS의기술자문, 공동보고서발간

• 다양한활용사례 발굴

• CBDC의공식도입이아니며,한은법등개정불필요

• 일반이용자참여실거래테스트실시

• 기관용 CBDC와예금토큰을아우르는미래통화인프라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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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10월 이후 참가은행 모집,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 구체화 등 진행

▪ 11월 상세 내용 별도 공개

▪ 2024년 4분기 일반 이용자 대상 테스트 실시

10

2023.1~9월
〮 관계기관 협의
〮 법·제도적 이슈 점검

10.4일
〮 테스트 기본계획 발표
〮 시스템 개발 용역 공모

10월 이후
〮 참가은행 모집
〮 활용사례 구체화
〮 테스트 상세계획 발표

2024년중
〮 시스템 구축
〮 개념검증 실시

4분기
〮테스트 실시

테스트 범위

9

▪ 참여 금융기관: 은행으로 한정

▪ 실거래 테스트: 예금토큰(Type I)만 활용하고 여타 타입(Type II, III 등)은 POC 등 가상 테스트만 실시

▪ 제도적 조치(금융위)

▪ 발행 근거 명확화: 금융규제 샌드박스 통해 은행의 해당 업무 영위 근거 마련

▪ 법적 효력 보장: 분산원장 기록과 은행 장부 기록을 1:1로 실시간 동기화(mirroring)

▪ 이용자 보호조치 마련: 거래기록 암호화, 접근권한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은행의 설명 조치 등

• 단, CBDC 활용성 테스트에 한하여

◆구체적인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는 관계기관 및 참여 은행 등과의 협의를 거쳐 2023.11월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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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감사합니다
Thank you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민간 디지털화폐의 법적 검토

【특별주제】

김필수

금융결제원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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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address from, address to, uint256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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賦金
元本 補塡

契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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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address from, address to, uint256 value )

before

after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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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A Article 51.  

   4. The crypto-asset white paper shall contain a clear warning that   

    (a) the e-money token is not covered by the investor compensation schemes under Directive 97/9/EC;  
    (b) the e-money token is not covered by the deposit guarantee schemes under Directive 2014/49/EU.

  

     * MiCA Article 50 Prohibition of granting interest  

  Notwithstanding Article 12 of Directive 2009/110/EC, issuers of e-money tokens shall not grant interest  

  in relation to e-money tokens.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shall not grant interest when providing crypto-asset services related      

  to e-money tokens.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1 and 2, any remuneration or any other benefit related to the length  

  of time during which a holder of an e-money token holds such e-money token shall be treated  

  as interest. That includes net compensation or discounts, with an effect equivalent to that of  

  interest received by the holder of the e-money token, directly from the issuer or from third parties,  

  and directly associated to the e-money token or from the remuneration or pricing of other products. 

     * MiCA Article 48. Requirements for the offer to the public or admission to trading of e-money tokens  

       2. E-money tokens shall be deemed to be electronic money. An e-money token that references  

          an official currency of a Member State shall be deemed to be offered to the public in the Union.  

       3. Titles II and III of Directive 2009/110/EC shall apply with respect to e-money tokens unless  

          otherwise stated in this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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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특별주제】

김홍기

연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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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화폐
자산과 화폐

▪ “자산(assets)”은 개인 또는 기업이 소유하는 유/무형의 가치물 (긍정적 이미지 ☞ 현실??)

▪ “가상자산”, “토큰형 증권” 등은 자산의 일종

▪ “화폐(currency)”란 상품의 가치를 나타내어 지불 기능을 가진 교환 수단. 주화, 지폐, 은행권 등

▪ “법정화폐”(국가에서 발행하고 보증), “암호화폐”, “전자화폐”(전자금융거래법) 등

금

토론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민간디지털화폐의 법적 검토

연세대학교 김홍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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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기능에 따른 판단

명칭

이름

내용

기능

가상화폐, 코인, 토큰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암호자산

DAO(Data Access Object)

이름때문에 오해, 현혹되어서는 안됨 ☞ ‘무엇인지는’ 내용과 기능에 따라 판단

전자토큰(일반용어)

전자적 증표(가상자산법)

토큰형 증권(자본시장법)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1) 인터넷 네트웍상에서 발행, 유통되는 (2) 경제적 가치가 있는 (3) 전자적 파일(증표)

전자토큰(일반용어)

전자적 증표(가상자산법)

토큰형 증권(자본시장법)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공통요소

(1) 인터넷 네트웍상에서 발행, 유통되는 (2) 경제적 가치가 있는 (3) 전자적 파일(증표)

자산과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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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디지털자산에 사용되는 기술

▪ 전자토큰은 자산 또는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가상자산은 화폐 기능 어려움 (동의)

▪ 지급결제수단으로서는 CBDC,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이 현실적 대안

▪ (질문) 21면,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화폐유사형’과 ‘암호자산형’으로 구분 ☞ 우리도 같은 

방식을 취하면, 디지털화폐형은 ‘전자금융거래법’, 암호자산형은 ‘가상자산법’에 의해서 규율될 가

능성이 높은데, 한국은행법(화폐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문 면

자산과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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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중앙집중기관
노드

✓ CBDC 발행시 중앙집중기관(한국은행)을 둘 것인지? 그 역할을 어떻게할 것인지?

✓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 등의 법적 쟁점과 제도화 검토에 필요한 

논의가 부족 ☞ 동의. 민감한 문제이므로 외국의 운용사례 검토

발표문 면

디지털화폐의 특성을 고려하면 특정한 법률에만 의존할 수 없음. 기능과 내용을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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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법규제가 적용될지 불명확한 경우 많음 (동의)

▪ 기술이 사용되는 내용과 기능에 따라 관련법령의 유추적용이 현실적 대안

▪ 자본시장법, 가상자산법, 전자금융거래법, 한국은행법 등

▪ 기술의 사용범위와 폭이 너무 넓어서 일률적인 규제는 어려움

발표문 면

분산장부형 거래시스템

✓ 중개기관 없음 ☞ P2P 네트웍에 거래정보 기록

✓ 블록체인 기술(* 해시에 의한 작업증명)을 통해서 위조(해킹) 방지

✓ 스마트계약(* 실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래조건 관리

✓ 실제로는 일시중지, 래핑 등으로 관여 (진정한 탈중앙은 어려움. 과장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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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면

한국은행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특별 규정을 두어야 할듯

특별규정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 중앙은행의 성격상 적절할 것 같지 않음

가상자산법 제 조 제 호 가목은 화폐는 가상자산에서 제외

▪ 분산원장 기반하는 경우에만 CBDC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중앙단일원장 방식이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일 수 있음

▪ (질문) 17면, 금융기관결제용과 소액결제용 CBDC를 이원화하겠다는 것인지? 운영사례가 있는지?

▪ (질문) 18면, 38면, 예금토큰은 예금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현행 제도를 활용 가능. 물건을 사고 예

금토큰을 건네주는 것과 계좌 이체와의 차이는?  은행계좌 없이도 예금토큰을 건네준다는 것인

지?)

발표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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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면

발표문 면

지급결제법

▪ 일단 증권규제를 하는 것이 안전 ☞ EU의 경우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예금토큰은 MiCA 전자화

폐 토큰 규제체계에 포섭될 가능성이 높음(발표문 73면)

▪ 중앙은행 CBDC의 경우에는 특칙을 두어서 각종 규제 면제

▪ 지급수단 기능만을 하고 발행자가 대출업무 취급을 통해 신용을 창출하지 않는다면 엄격한 은행 

규제를 실시할 필요가 없음 (발표문 71면) 

▪ 대형플랫폼이 사업을 할 경우에 생각 이상의 파급력을 가지므로 가벼이 볼 문제는 아닌 듯

발표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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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민사분쟁의 해결에서의 

가상자산의 법적 평가 문제  

【제1주제】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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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가상자산의개관

3. 가상자산겨울

4. 가상자산평가의문제

5. 가상자산평가문제에대한대안

6. 나가며

목차

가상자산관련분쟁과
가상자산의평가

�������������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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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가상자산겨울의효과

• 투자자의현저한손실
• 손실을만회하기위한분쟁증가
• 분쟁의수는당분간증가할것으로예측

가상자산관련분쟁의증가

• 가상자산의평가������������문제 대두
• 가상자산분야의짧은역사와복잡한특성
• 가상자산시장의극심한불안정성
• 규제의모호함
• 투자자들의손실

들어가며

2022년초반의가상자산겨울���������������

암호화폐시세가급락하면서투자심리가얼어붙고있다.�가상화폐의대표격인비트코인시세가 2만2000달러밑으로내려간가운
데��시장에서는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이번주 기준금리를인상할경우비트코인가격이 2만달러아래로도더하락할것
으로보고있다.

(생략)

미국 연준이외에도유럽중앙은행(ECB)과 각국 중앙은행들이금리를인상할것으로예고하면서가상화폐시장의암흑기는당분간
이어질것으로보인다.

출처 :�오피니언뉴스(http://www.opinionnews.co.kr)

암호화폐시장의겨울이끝났나?
비트코인이올들어 �2��상승했다.
규제 단속��은행 파산��지속적인인플레이션은암호화폐에문제가될것으로보이지만비트코인��이더 및 다른 시장토큰은올해초
부터급등했다.
시가총액기준으로가장큰암호화폐인비트코인은 �2��상승해최근 3만 달러 문턱을넘었다.

출처 :�포춘코리아(F�����E����E�)(https://www.�ort�nek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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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개관

가상자산관련산업

• 가상화폐거래소(Binance��Coinbase���T�)
• 가상화폐대부플랫폼(Celsius Network)
• 가상화폐채굴(Riot Blockchain)
• 가상화폐투자펀드(Three �rrows�Ca�ital)
• 가상자산지갑서비스

가상자산관련규제

• 혼란스럽고��일관성없으며��땜질식의규제
• 대부분의국가에서가상자산과관련산업은분명한규제가존재하지아니하는��법적 무인지대에위치
• 가상자산분야에서의효과적인기업거버넌스기준과적절한내부통제혹은세이프가드의도입을통한투자자보호
• 가상자산의겨울→국가로부터의보다적극적인가상자산관련분야의규제 ��명시적인규제와적극적규제조치의증가

가상자산의개관

가상자산의정의

• 분산원장또는유사기술을사용하여전자적으로전송및저장될수있는가치또는권리의디지털화된표상 (EU)
• 교환의수단또는디지털형태로저장된가치로서디지털단위의형태 (�e���ork��tate��epart�ent�o���inancial��er�ices)
• 중앙은행또는공공기관이발행하지않았거나보증하지않으며통화또는금전의법률상지위를가지고있지않지만��자연인 또
는 법인이합의또는사실상의관행에근거하여교환또는지급수단으로인정하거나또는투자목적에기여하며��전자적방식으로
이전되고보관되며매각될수있는자산의디지털표현 (§ ����s��������)

• 경제적가치를지닌것으로서전자적으로거래또는이전될수있는전자적증표(그에관한 일체적권리를포함)�(특정금융정보
법제2조 제3호)

가상자산의종류

• 가상화폐(cryptocurrency)
• 대체불가토큰(non-�un�i�le�token�����)
•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
• 유틸리티토큰(utility token)
• 중앙은행디지털화폐(central �ank��i�ital�currency������)



- 94 -

가상자산겨울
• NFT�거래량의 97%�감소
• NFT의 가치변화

U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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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1,200,000,000

2022��1� 2022��9�

Source��Sidhartha Shu�la,�NFT�Trading��olumes��olla�se�97�%�from��anuary��ea�,��loomberg�
�2022��9��28�,�htt�s�//www��loomberg�com/news/articles/2022-09-28/nft-volumes-tumble-
97-from-2022-highs-as-frenzy-fades-chart?leadSource==uverify%20wall
�last�visited��202���10��1��

가상자산겨울

2021년가상자산관련산업의가치증가→ 2022년가상자산의수직적손실

• 비트코인의가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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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e��Bill��Bambrough,����organ��eveals�Sho�k���as�ade��Bit�oin��ri�e��redi�tion�a�ter�Stunning�
�����eltdo�n,��orbes��2022��11��13��,�htt�s�������reuters��om�business��inan�e��r��to-
assets-shed-800-bin-market-value-month-2022-05-10���last�visited��202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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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겨울

가상자산관련분쟁증가(소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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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20 2021 2022

�o�r����Farshad Ghodoosi,��r���o��i�i�a�io���������iri�a�����i��, 40��a������o���������,�94��2022�

가상자산관련분쟁유형(소송)

• 과실또는사기를이유로한불법행위소송
• 증권관련규제위반을이유로한소송
• 소비자보호관련법률위반을이유로한소송

가상자산겨울

가상자산관련산업붕괴

• 루나/테라사태
• Three �rrows�C��it�l의 파산
• CoinFLEX의 구조조정신청
• Celsius Network의 파산보호절차�Ch��ter����
• FTX의 파산보호절차�C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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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겨울

가상자산관련분쟁의유형

유형 설명및사례 비고

사기및불완전판매관련분쟁

- Rug pull(가상자산개발자가프로젝트에대한투자금을모은뒤돌연프로젝트를중단하고투자금을

돌려주지않는사기)관련분쟁

- 가상자산겨울기간동안해당유형의분쟁증가

- 루나/테라사태에서투자자들의스테이블코인의안정성과안전성에대한부실표시(�r�u�ulent�

�i�repre�ent�tion)�주장

가상자산사업체와의투자��기업간거

래��조인트벤처등에관한분쟁

- M&A거래에서인수희망자가인수목표로한가상자산업체의성과가부실하여인수합병을마무리하

지않으려하는경우등

- ���������디지털자산상업은행(�igit�l����et��er���nt���nk)�G�l�����igit�l이 가상화폐지갑공금

자인BitGo와의 �����������������에달하는인수합병건을특정감사재무제표가인수합병약정상

의조건을위반하였다고주장하면서이행하지아니한사례

가상자산관련규제와연계된분쟁
- 규제영역에서의변화��규제수단의증가는필연적으로분쟁으로이어짐

- 가상자산투자자가국가를상대로제기하는투자약정(in�e�t�ent�tre�t�)�관련청구

가상자산플랫폼해킹으로인한분쟁 - Ronin Network으로부터���������������를해킹으로탈취한사건

가상자산업체의도산과관련한분쟁 - 도산법상여러규정으로부터발생하는분쟁

가상자산겨울

가상자산관련분쟁증가(중재)

• CoinFLEX가 bitcoin Jesus를 상대로 HKIAC에 제기한 ��������������의 청구
• Genesis의 자회사가 Three Arro�s�Ca�ita�을 상대로 ���������IC��에 제기한 �����������������의 청구
• Coinbase와 Gemini를 상대로한��집단적중재청구�c�ass�action�arbitration�c�aim�

가상자산관련분쟁증가이유

• 가상자산의가치하락
• 가상자산사업체들사이의복잡한재정적관계
• 가상자산관련채무증가
• 레버리지의과도한활용
• 핵심가상자산사업체의파산



- 97 -

가상자산평가의문제

준거법의문제(사례1)

Diamond �ortress��echnologies,�Inc.�v.�EverID Inc.,��.��.��o.��21�-05-0���(Del.��uper.��t.�1���pril�2022)�사건

• 계약위반으로인해상대방으로부터가상화폐 12,500,000코인을이전받지못하자그손해배상을구한사례
• 12,500,000코인의가치가쟁점
• 법원은 12,500,000코인 ��(계약위반후 3개월의기간동안가장높았던시장가치)���25,125,000���D로 손해배상액산정
→가상화폐를증권(security)로 보았음

• 법원이가상화폐를상품(commodity)으로 보았다면 12,500,000코인 ��(판결이 내려진날의시장가치)���2,000,000���D로
손해배상액산정

• 가상자산의불안정성으로평가가행해지는시점혹은가상자산이이전되는시점이언제로결정되는가는분쟁의당사자에게
매우중요한쟁점으로작용

준거법의문제(사례2)

• 상대방이가상자산을반환하지아니하여계약위반을이유로손해배상을구하는중재절차에서상대방이청구에대해당해계약
이나중재약정이준거법상불법이어서효력이없다고주장할경우

• 가상자산관련분쟁에대한중재판정의집행에대해준거법상가상자산을금지또는제한하고있음을이유로이를거부할수있
을것인가의문제

• 그리스항소법원이비트코인으로산정된중재판정의집행을공서양속에반함을이유로이를인정하지아니한사례
�Edward��aylor,��enni�er��u����ach��i,��rypto��rbitration:����urvival��uide,��luwer��rbitration��log�(2022.�9.�29.),�

https://arbitrationblog.kluwerarbitration.com/2022/9/29/crypto-arbitration-a-survival-guide�(last�visited:�2023.�10.�1.)�

가상자산평가의문제

가상자산관련분쟁에서평가의중요성

• 소송혹은대체적분쟁해결수단(���)�중 어떤 것을 선택할것인가?
• 어떤종류의구제수단을구할것인가?�→ speci�ic�per�orm�nce와명목화폐로환산되는손해배상중어떤것을고를것인가?
• 가상자산관련분쟁에서당사자의전략을결정하는데중요한요소

평가와관련된법적문제(준거법의문제)

• 가상자산의탈중앙성으로인한준거법문제발생 (가상자산이탈중앙화된분산원장에소재한다면관할을어떻게정할것인가?)
• 준거법의차이에따라가상자산의법적성질이달라질수있음[화폐(currency)인지��재산(property)인지��
상품(commodity)인지��증권(security)인지의 차이점]

• 준거법이가상자산을엄격하게규제하고있거나금지하고있을경우의문제
• 준거법이가상자산을금지하거나제한하고있는경우가상자산관련분쟁과관련한판결혹은중재판정의강제집행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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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평가의문제

가상자산의평가

• 동일하거나유사한자산의거래가격에초점
• 비트코인��이더리움같은가상화폐의상장가(��ote��pri�e�는 이미 온라인에서확인가능
• CoinMarketCap 웹사이트→미국법원에의해신뢰할수있고��공개적인가상화폐평가도구로인정
(Dia�on���ortre����e��no�o�ie���In���v��EverID��In����C������o�����C-05-0���(De�����per��Ct���pri�������0���

시장접근법의적합성

가상자산평가의문제

가상자산과가상자산업체의평가문제

• 전통적인평가기법이가상자산에도그대로유효할것인가?

전통적인평가방법

• 시장접근법(mar�et�approach)
•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
• 비용접근법(cost approach)

전통적인평가방법의활용

• 논란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는가상자산관련분쟁에서의손해배상액산정에서전통적평가방법이활용됨
• 손해배상액을변동성이큰자산과관련하여산정한사례
[�����Ltd���Quoine Pte 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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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평가의문제

가상자산의평가

• 자산이만들수있는장래의현금흐름(cash flow)에 기초하여��장래에기대되는미래의경제적이익을현재의가치로변환
• 주로현금흐름할인법(��sco������cash�flow�a�al�s�s�����)을 사용
• 대부분의가상자산은현금흐름을발생시키지아니하는문제존재
• 증권형토큰(s�c�������o���)과 같은 예외를제외하고는수익접근법은가상자산을평가함에있어서는적용되기어려움
• 수익접근법은대부분의가상자산을평가함에있어서는제한된보조적역할만을수행할수있을뿐임

수익접근법의활용

비용접근법의활용

• 시장접근법과수익접근법모두적용불가능한경우에고려가능
• 가상자산의가치가평가일에극적으로추락한경우당사자로하여금최초에당해가상자산에투자되었던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산정하는것고려해볼수있음

가상자산평가의문제

가상자산의평가

시장접근법의문제

문제점 설명및사례

가상화폐의지역마다다른시세
- 김치프리미엄(한국에서의가상화폐가치가다른지역보다더높음)

- 지역마다의다른가상화폐가치가손해배상액산정에서관련이있을것인가?

가상화폐의거래규모에따른문제

- 적은시가총액으로소규모로거래되는가상화폐와관련된분쟁의경우

- 시장조작으로인한인공적시장가격조작[선행매매(front runnin�)��가장매매(wash tradin�)��스

푸핑(spoofin�)�등]

- 조작된시장(ri��ed��arket)�주장이가능할것인가?

가상화폐의매수-매도호가차이 - 가상화폐의매수가와매도가사이에서나타나는가격차이(bid-ask spread)

가상화폐이외의다른가상자산에대한적용문제
- 가상화폐외의가상자산에대해서는시장접근법을적용하기가어려움

- NFT나유틸리티토큰(utility token)에시장접근법을활용할수있을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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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평가문제에대한대안

분쟁발생이전단계

• 가상자산관련분쟁을피하는데도움이되고��분쟁이 발생할경우분쟁해결을단순화하기위해계약의작성단계에서부터고려
• 계약위반의결과에대해명시적으로밝혀두는것
(계약위반의경우특정장소에보관된가상자산을이전하기로하는약정 /�지정된 금액의손해배상을하도록하는약정 /

가상자산이평가기준일��평가시에 활용될시세��평가방법등의명시)

• 준거법에대한명시적합의
• 분쟁해결방식에대한합의
(가상자산의탈중앙화속성은어느국가의법원이관할을행사하는지에관한복잡한문제발생가능)

• 당사자가분쟁해결방식으로중재를선택한경우당해중재지의법이가상자산관련거래에있어친화적인지를사전에고려
• 중재기관의선택
(����i�ital��is�ute��esolution��ules�→ 디지털자산관련분쟁에특화된규칙 /�당사자의익명(anonymous) 허가 등

• 다수의당사자와거래가관여하는경우다수당사자(joinder)와 병합(consolidation)에 관한 조항을포함한중재약정

가상자산평가의문제

가상자산업체의평가

• 비교가능한업체에관한재정적정보를얻는것의문제
• 가상자산시장에서의변동성과혁신의속도→정보를얻었다고해도적절한비교자료로서활용가능한지의문제

시장접근법의활용

수익접근법의활용

• 가상자산업체에신뢰할만한재정적정보가부족한경우 ��전통적인산업분야보다가상자산분야에서자주발생하는문제

문제점 설명및사례

가상자산에대한공인된회계기준의부재 ��

가상자산업계에서충분한경험을쌓은회계법인의부족
- 가상자산과가상자산거래의공정가치(fair value)를어떻게적정하게계산하는가?

가상자산업체의설립지문제 - offshore jurisdiction(상대적으로제한된공시정보와기업기록의제공가능)

장래수익예측의문제

- �C��모델에서핵심적으로입력해야하는장래수익예측의문제

- 가상자산업체의혁신적비즈니스모델→과거성공의기록이없고��가상자산업계외

에서는운용하지아니하는모델

- 가상자산업계의상대적으로짧은업력과변화의속도��시장의매우큰변동성

(Coinbase의 경우2019년 �0��00�000����의손실후2020년 �22��00�000����

의순수익)

- 불분명한규제체계→새로운규제도입에따른리스크��업체의성공가능성��평가

가상자산업체가활용하는새로운기업구조 - 수익접근법활용에있어과정의복잡성과결과의불명확성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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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평가문제에대한대안

분쟁발생단계

• 계약에서분쟁해결지를명시하고있는경우라면일반적으로당해분쟁은그법정지에서다루어짐
• 가상자산업체를상대로한��소비자의경우에는분쟁해결조항의회피가능성존재→가상자산거래플랫폼의사용자가
약관조항에의해미국을포함한다른국가에서의중재조항에강제로따라야할것인지의문제

• Chechetkin v�Payward �td�and�others ����������C���5��(Ch�)�사건
(분쟁이 발생한경우샌프란시스코의 �����중재원에서당해분쟁을다루기로한가상화폐거래소의약관에서중재관련조항의

존재로인해영국법원의관할이배제되지는아니한다고본사례 ��가상화폐거래로인한손실에관한당해분쟁이영국에

거주지를둔소비자와의소비자계약(consumer contract)이고��그러므로소비자계약에관한청구의경우그소를영국법원에

제기하는것을허용하고있는 Civil �urisdiction�and��ud�ments��ct�1����제15B조에해당한다고봄)

• 적절한분쟁해결지의선택과비용문제
• (잠재적)�원고가 여러명일경우집단적구제(collective�redress)의 고려 (비용 절감의측면)

→ 소송•중재모두에선택가능한옵션

적절한분쟁해결지의식별

가상자산평가문제에대한대안

분쟁발생단계

• 충분한자력을가진��적절한피고의식별
• 자신의신원을감추기위해가상자산의탈중앙화되고익명화된특성을이용할가능성이높음→ NFT나 온라인가상자산지갑으

로법적절차에관한송달

• 상대방의신원이불명이거나정확하게판명될수없을때→잠정적구제명령(interim �r�ers)�신청
• Janesh s���Rajkumar ���nkn��n��ers�n ����������������사건
(NFT�분쟁에서는피고를정확한방식으로그이름을밝혀서해야한다는싱가포르법상형식성요구를엄격하게따르는것은

사법접근권을제한하는것이라고판시한사례 ��트위터와디스코드계정��가상화폐지갑에서의메시지기능을사용하여피고를

충분히특정할수있다는이유로 NFT를 수령한불명의피고에대한잠정적구제명령인정)

적절한상대방(피고)의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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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평가문제에대한대안

분쟁발생단계

• 유리한판결이나중재판정을얻더라도강제집행할수있는자산이존재하지않으면의미가없음
• 가상화폐포렌식전문가선임→가상자산의추적및최종적인행선지파악

• 가상자산이은행계좌로이체된것의교환물혹은수익물(proceeds)로 존재하는 경우
• 자금추적에관하여가상화폐거래소의원조를얻는방법

강제집행을위한가상자산의소재파악과보전

가상자산평가문제에대한대안

분쟁발생단계

• 특정이행����������������������과 손해배상사이의선택
→손해배상액을산정하는평가일의고려

예��비트코인의가격이가장높을때비트코인을이전하기로한의무를이행하지못하고��현재는 시세가폭락한경우

→원고에게는계약위반이발생한날의시세로평가된손해배상을청구하는것이가장유리

• 분쟁발생초기에가상자산업계에전문성을갖춘��평가전문가를관여시키는것의고려

적절한소송물(����e����������)과 구제수단(remedy)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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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평가문제에대한대안

분쟁발생단계

• 어떠한절차단계를거치고��어떠한사건관리기법을활용하는것이당사자에게가장유리한판결혹은중재판정을얻을가능성을
최대화할수있을지고려

• 중재절차에서적절한중재인의선택
→중재인의기술적전문성이가상자산관련분쟁에서필수적일수있으며��중재기관 중기술전문가인중재인목록을제공하는

곳이늘어남

적절한절차와사건관리기법의선택

가상자산평가문제에대한대안

분쟁발생단계

• 가상화폐소재를파악하기위한전문기업과프로그램활용(Crystal �loc�����lorer��GreyList �race�등)

• 가상자산의소재에대해필요한정보를얻게위한법원의구제(interim relie�)��증거개시절차(discovery)의 활용
• 자산동결명령의활용가능성
(Constantjin �ntonius�Samara�v�Stive �ean��aul��an ���������C��������사건 → 피고의자산을동결하고그의비트코인

및그판매수익을동결하기위해Mareva injunctio과 �ro�rietary�injunction�모두를인정한사례)

강제집행을위한가상자산의소재파악과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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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 가상자산겨울로인한가상자산관련분쟁의증가→평가문제의증가예상
• 평가문제를성공적으로해결하기위해당사자는분쟁이전단계부터평가의문제고려
• 분쟁이발생할경우대상이된가상자산혹은가상자산관련업체의특징을파악하고��준거법을파악하며��
최적의 분쟁해결장소를정하고��정보격차를메꾸는작업을함과동시에가상자산업계전문가와가상자산평가전문가를분쟁의

초기단계에관여시키는것이최적의분쟁해결전략

가상자산평가문제에대한대안

분쟁발생단계

• 복잡한평가관련쟁점이제기될가능성이있을경우적절한사건관리기법의선택
→중재의경우 �����������의활용 등

적절한절차와사건관리기법의선택



- 105 -

감사합니다





토  론   

【제1주제】

안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김수정

명지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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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상상자자산산  관관련련  분분쟁쟁과과  가가상상자자산산의의  평평가가
토토  론론  문문

김수정 (명지대학교 법학과)

우선 가상자산에 관하여 국내외에서 분쟁이 많아지고 다양한 입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가상자산에 관련된 분쟁에서 가상자산의 평가 문제라는 시의적절하고 흥미로운 발표
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표자께서 지적하셨듯이, 가상자산은 “분산원장 또는 유사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전송 및 저장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화된 표상” 전반을 의미하지만, 가상자산
에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또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분쟁도 가상자산 사업체와의 투자,
기업간 거래 ․ 조인트 벤처 등에 관한 분쟁 가상자산 플랫폼 해킹으로 인한 분쟁 가상자산 
업체의 도산과 관련한 분쟁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해당 발표에서 
중점을 두어 다루신 가상자산 평가 문제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와 상황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로 시장접근법을 사용하더라도 보충적으로 수익접근법이나 비용접근법
이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리라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상황마다 다양한 평가법
을 사용하게 된다면, 시장의 안정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
다. 가상자산이 점점 더 중요한 재화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예측가능성 확보도 중
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비용접근법에 대해서 “가상자산의 가치가 평가일에 
극적으로 추락한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최초에 당해 가상자산에 투자되었던 금액을 손해배
상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만일 이것이 허용된다면 가상자산 
투자자가 투자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어
야 할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가 평가일에 극적으로 추락한 경우”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ㄴ에 대해 발표자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평가문제에 대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적절한 상대방(피고)의 식별과 
적절한 소송물(cause of action)과 구제수단(remedy)의 파악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상자
산거래소 등 수탁자가 보유하고 그 수탁자를 통해 소유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통해 법원은 개입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이행이 어렵지 않을 것이지만, 가상자산 
보유자가 수탁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누가 보유자인지 식별하더라
도 특정이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상자산을 이전하지 않
으면 특정이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분산원장에 기초한 가상자산은, 기존의 다른 재화
나 자산들과 달리 국가나 공권력의 개입을 어렵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산 자체
의 특정이행이 어려운 만큼 자산 가치의 평가가 그만큼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토론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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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사법학자대회 (2023. 10. 13.) 

「가상자산 관련 분쟁과 가상자산의 평가」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

한양대 법전원 안태준 교수 

<1> [발표문 슬라이드 24~25면1) 등 관련] 
  - 가상자산의 경우 그 가치의 변동성이 매우 크고 익명성과 탈중앙화
의 특징으로 말미암은 은닉·산일(散逸)·사기적 양도의 우려가 있기 때문
에 가상자산의 지급 또는 반환 등을 구하는 가상자산 관련 (소송 또는 
국제중재의) 본안 절차와 별도로 분쟁의 대상 내지 목적이 되거나 피고
(피신청인)의 책임재산이 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임시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관련
하여 가상자산을 유체동산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채권으로 볼 수 있
을지 등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국내 법원 절차를 통해 보전처분을 
하는 것에도 실무상 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2) 중재판정부가 가상
자산과 관련하여 임시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도 비슷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가상자산 관련 분쟁에서의 법원의 보전처분 내지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조치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의 제도상 미비점
이 있다면 민사집행법이나 중재법상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할지에 대한 발
표자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발표문 슬라이드 13~14, 20~23면 등 관련] 
  - 가상자산의 경우 탈중앙화, 국제적 거래 등의 특징으로 인해 관련 
분쟁을 특정 국가의 재판절차를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국제)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관련 분쟁을 국제중재로 해결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
기도 합니다. 
  - 우선, 유효한 중재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특정 당사자들 사이의 

1) 발표문 PDF 파일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함. 
2) 대전지방법원 2018. 10. 29.자 2018카단53308 결정을 보면,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한 유체동산 가압

류 신청이 각하된 사례도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5.자 2021카단815391 결정을 보면, 비
트코인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기재한 채권 가압류 신청도 각하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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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중재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
인 기반 가상자산의 경우 분쟁당사자들 사이에 중재합의를 미리 체결하
는 것은 물론 분쟁의 상대방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부터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가상자산보유자와 가산자산거래소 내지 가상자
산플랫폼 사이의 분쟁도 적지 않을 텐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부 가상
자산거래소의 경우 그 법인격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그러한 가상자산거
래소와의 분쟁에서 중재합의를 누구와 어떻게 체결해야 할지도 의문입니
다. 한편 특정 가상자산거래소 차원에서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용
자약관 등에 포괄적인 중재합의조항을 미리 포함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겠지만, 그 경우 약관 형태의 중재합의가 유효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
토도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둘째, 국제중재절차가 유효하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중
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는 중재가능성(arbitrability)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뉴욕협약에 따르면 
분쟁의 대상이 집행국의 법률상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델중재
법은 중재지의 법에 따라 중재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중재판정 취소의 사
유로 삼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고 일부 국
가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를 아예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상자산 
관련 분쟁의 중재가능성이 인정될지 여부는 중재지와 집행지를 어느 국
가로 하는지에 따라 그 결론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셋째,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상에 전자적 기록 내지 정보의 행태로 존
재하는 가상자산의 개념상·거래상 특징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의 지급 내
지 반환 등을 구하기 위한 국제중재절차에서 신청인이 이겼다고 하더라
도 실제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어느 국가에서 구할지를 결정하는 문제
(즉, 집행지를 결정하는 문제)도 실무상 큰 난점이라 할 것입니다. 그 뿐
만 아니라 뉴욕협약과 대부분의 개별 국가 중재법에 따르면, 어떤 중재
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해당 집행지의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
할 경우 그 집행지의 법원은 그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또는 집행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국가마다 
다르고 일부 국가는 가상자산의 거래를 아예 금지하는 경우도 있어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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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산 관련 국제중재절차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선택한 집행
지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여부와 정도에 따라 그 중재판정문의 승인 
또는 집행은 거부될 수 있는데, 실제 영국, 중국, 그리스 등에서 가상자
산 관련 국제중재판정의 집행이 해당 국가의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
로 거부된 사례도 있습니다.3)   
  - 이와 같은 상황에서, ① 국내 법원에서는 아직 가상자산 관련 분쟁
의 중재가능성이 문제된 사례 또는 가상자산 관련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또는 집행 신청 사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② 만약 (그러한 사례가 아
직 없다면) 국내 법체계상의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내지 가상자산에 규
제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법원은 가상자산 관련 국제중재판정에 대
한 승인 또는 집행결정 절차에서 국내의 공서양속과 관련하여 어떤 결정
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③ 
또한 가상자산 관련 분쟁을 국제중재절차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유효한 
중재합의를 누구와 어떻게 체결해야 하는지, 집행지를 어디로 해야 하는
지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중재이론이나 중재법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실무상 난점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가
상자산 관련 분쟁의 해결에 적합한 새로운 ADR 제도나 법체계가 필요
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Payward Ltd and others v Chechetkin [2023] EWHC 1780 (Comm); Gao Zheyu v Shenzhen 
Yunsilu Innovation Development Fund Enterprise (LP) and Li Bin (2018) Yue 03 Min Te 
No. 719; Court of Appeal of Western Central Greece, Decision No. 8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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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인의 보호 방안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용

1. 들어가며

오늘날 가장 중요한 지급결제 수단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 상의 이체에 의하여 
지급결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자금이체, 특히 수취인이 아닌 지급인에 의하여 개시되
는 지급이체라고 할 수 있다.1)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지
급이체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인이 의도하지 않은 입금기장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착오 송금, 중복 또는 과다 입금, 위조된 지급지시나 권한 없는 자의 지급지시에 의
한 입금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 중에서도 착오 송금으로 인한 피해는 지연 이체 
서비스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2) 지급이체 이용 확대의 계기가 되
었던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은 전자기기 이용의 특성상 착오 송금 피해 증가
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3)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송금인이 수취인에 대하
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
으로 상계하거나(예컨대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수취인의 채권자가 수취인의 예금채
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예컨대 수취인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으로는 착오 송금인의 보호에 불충분하다. 2021년 개정 
예금자보호법은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지만4)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5) 무엇보다 착오 송금에 관한 종래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취은행
에 의한 상계나 수취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부당함은 여전
하다.6)

본고는 착오 송금인의 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상 어떠한 대안이 존재하는지 검토하
고자 한다. 특히 지급이체의 법률적 구조와 지급지시나 원인관계의 흠결이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위 대안들의 논리적, 구체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1) 수취인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은 ‘추심이체’라고 불린다.
2) 지난 2020년 국내에서 발생한 착오송금 건수는 20만건으로, 이 중 절반(10만 1000여 건)은 돈을 돌

려받지 못했다.(배근미, “[착오송금 반환지원 1년] "잘못 보낸 돈 돌려드려요"…제도 안착 속 지원 확
대 과제,” 아주경제 2022. 7. 7.자. https://www.ajunews.com/view/20220706151609125) 

3)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기간 중 발생한 착오 송금 사례 중 74%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하였다(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의 소리 2015-01호, 11면)

4)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4, 제39조의2 참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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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이체의 법률적 구성

가. 지급이체의 법률관계

1) 지시적 구성

통상적으로 지급이체 과정에는 지급인, 지급은행, 수취은행, 수취인이 순차적으로 
개입한다. 지급이체의 법률적 구성 방법은 크게 계약적 구성과 지시적 구성으로 나
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시적 구성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7) 즉, 지급인이 지급은
행에게 지급지시를 하면, 지급은행은 이를 수취은행에 전달하고, 수취은행이 지급지
시를 실행하여 수취인 계좌에 입금기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2) 당사자 간의 관계

지시적 구성에 의할 경우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먼저 지
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는 지급이체계약8)과 지급인의 지급지시에 의하여 권리‧의무

  

5) 2021. 7. 6.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및 2023.1.1 이후 발생한 5만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사례만이 지원 대상이 된다(https://kmrs.kdic.or.kr/ko/index.do). 

6) 마이너스 통장의 자동변제 약정에 의한 상계의 경우 송금인은 수취은행이 아닌 수취인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등 참조.

7)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4A편은 계약적 구성을 취하는 반면 1999년 개정 전 
독일 민법은 지시적 구성을 취하였다. 개정 후의 독일 민법은 계약적 구성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상용, “지급이체의 법률관계”, 충남대 법학연구 제
28권 제2호(2017), 164면 참조. 

8) 지급이체계약은 계좌개설계약과 함께 체결되지만 그것과는 개념상 구별되는 것이다. 독일이나 일본에
서는 지급이체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어졌다.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경우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이체자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인과 사이의 보상관계에 기한 
사유로 항변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지급결제제도로서의 기능을 훼손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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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한다. 지급은행은 행내이체의 경우 수취인 계좌에 입금기장할 의무가, 타행간
이체의 경우 지급지시를 중개은행이나 수취은행에 전달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
응하여 지급인은 지급은행에게 지급지시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보상관
계, Deckungsverhältnis), 법률적으로 이는 위임계약상의 비용선급청구권 또는 비
용상환청구권에 해당한다.9)

지급은행과 수취은행 사이의 법률관계는 환거래계약10)과 지급은행의 지급지시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수취은행은 지급지시의 내용에 따라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이체
자금을 입금기장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지급은행은 그 보상으로서 수취은행에
게 이체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수취은행과 수취인의 관계는 계좌개설계약, 특히 그에 포함된 입금승낙계약에 기
한 수취인의 권리가 수취은행의 지급지시 수령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것으로 설명된
다.11) 수취인은 입금기장 전에는 수취은행에 대하여 입금기장을 청구할 권리를 가질 
뿐이지만(입금기장청구권, Anspruch auf Gutschrift), 일단 입금기장이 이루어진 
뒤에는 그 금액만큼의 금전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입금기장에 기한 권리, 
Anspruch aus Gutschrift). 입금기장청구권은 위임계약상 수임인의 취득물 등 인
도‧이전의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보상의 취득과 유인적 관계에 있고, 따라서 보상관계
에 기한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12) 지급이체가 지급결제제도로서 기능하려면 보상관
계상의 항변이 절단된 무인적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입금기장의 권
리이다(입금기장의 추상성). 입금기장의 추상성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 독일의 다수
설13)과 판례14)는 독일 민법 제780조의 추상적 채무약속(Schuldversprechen)을 든
다. 우리 민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지만, 수취인이나 수취은행은 계좌개설계약 당시 
묵시적으로 무인적인 채무약속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입금기장의 
추상성의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15)

마지막으로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는 대물변제계약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16) 

함이 타당하다(이상용, 앞의 논문(2017), 168면).
9)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 법, 박영사(2007), 293면.
10)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과의 관계를 포함한 환거래계약의 실제 모습에 관하여는 이상용, 앞의 논문

(2017), 171-172면.
1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취은행의 일방적인 입금처리에 의하여 예금채권이 성립하는 것은 수취은행

과 수취인 사이의 예금거래약정에 기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13. 선
고 2006가단295047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의 제1심 판결임). 한편 독
일 민법 §676g는 수취인의 입금기장청구권의 근거가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지로계약임을 명시
하고 있다.

12) 정대익, “타인의 계좌 또는 지정하지 않는 수취인 계좌로 이루어진 지급이체의 법률문제 – 대구지
법 판결(2004. 1. 28. 선고 2003나10191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비교사법 제11권 4호
(2004A), 275면; Canaris, Bankvertragsrecht(3. Aufl.), 1988, Rn. 399-400.

13) Canaris, op. cit., Rn. 415ff; Schlegelberger, Handelsgesetzbuch(5. Aufl), Band 4, 1976, 
§365 Rn. 58ff.

14) RGZ 54, 332; BGH NJW 51, 437
15) 정대익, 앞의 논문(2004A), 275면; 이상용, 앞의 논문(2017), 174면; 판례도 지급이체 제도의 기능

과 예금거래약관의 내용 등을 근거로 입금기장의 추상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16)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의 원인관계에 있어서 지급은행은 지급인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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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기장에 의하여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무인적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의 원인관계상의 채무는 입금기장 시점에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물변제계약으로 보는 이상 수취인의 승낙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결여된 경우에는 소위 강요된 부당이득(aufgedrangte Bereicherung)의 문제가 생
긴다.17) 수취인은 지급인에 대한 원인관계상의 채권 외에 수취은행에 대한 무인적 
예금채권을 추가로 취득하는 이익을 얻는 반면, 지급인은 지급이체에 따른 출금기장
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되므로, 수취인은 지급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
게 된다. 그 결과 수취인이 지급인에게 원인관계상 채무의 이행을 구하더라도 위 부
당이득반환채권에 의한 상계의 대항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
일에서는 수취인에게 입금기장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입금기장거절권
(Zurückweisungsrecht)이 인정되고 있다.18)

나. 지급이체 과정에서의 하자와 부당이득

1) 지시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지급이체 과정에서의 하자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흔히 지시삼각관계에
서의 부당이득 법리가 원용된다. 지시삼각관계란 수령자가 지시자에 대하여 어떤 급
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대가관계), 지시자는 피지시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급부
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보상관계), 3자 사이의 간편한 결제를 위하여 지시자가 
피지시자에 대하여 수령자에게 일정한 출연을 할 것을 지시(Anweisung)하고, 그에 
따라 피지시자가 수령자에게 출연함으로써(출연관계), 피지시자는 지시자에게, 그리
고 지시자는 수령자에게 급부한 것으로 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19) 이러한 지시삼각
관계에서 지시의 흠결이 있거나 대가관계나 보상관계 등 원인관계에 흠결이 있는 경
우에 부당이득의 반환이 원인관계를 따라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출연관계를 따라 
이루어질 것인지 문제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시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문제이다. 

아래에서는 국내 논의에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의 법상황을 간략히 소개한 뒤 우
리나라의 논의를 설명하고, 지급이체 사안의 특수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2) 독일의 논의 

“지급지시·급부관계·부당이득”,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3호(2006), 292면; 오흥록, "지급인의 수취
인 착오에 의한 지급이체시의 제반 법률문제의 해결 - 특히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2009), 40면; 정대익, “지급이체의 법률관계 –원인관계를 중심으로 한 독일법의 비
교법적 분석”, 상사판례연구 제17집, 한국상사판례학회(2004B), 339면). 수취은행의 법적 지위에 관
하여는 수취인의 수령보조자로 보는 견해(정대익, 앞의 논문(2004B), 339면), 이에 반대하는 견해(오
흥록, 앞의 논문, 40-41면, 오히려 지급인의 이행보조자로 보는 견해(윤진수, “2007년도 주요 민법 
판례 회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1호(2008), 379면) 등이 대립한다. 

17) 정경영, 앞의 책, 286-287.
18) Canaris, op. cit., Rn. 473; BGH NJW 1990, 323 = WM 1989, 1560 = ZIP 1989, 1317.
19) 김형배, 사무관리·부당이득, 박영사(2003), 290-2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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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나 보상관계와 같은 원인관계에 흠결이 있는 경우 독일의 학설은 급부관
계설, 재산이동설, 실질적 평가기준설 등으로 나뉘어 있다.20) 통설적 견해인 급부관
계설은 급부관계를 따라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당사자를 결정한다.21) 이에 따르면 대
가관계 및 보상관계는 급부관계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반환관계가 성립하지만, 피지
시자의 수령자에 대한 직접청구는 급부관계의 부존재로 인하여 부정된다.22) 재산이
동설은 급부 개념보다는 지시와 그에 따른 재산이동이라는 사실 자체를 중시하는 견
해이다.23) 즉 지시 자체의 효력에 따라 지시자를 경유하는 재산이동이 이루어진다고 
봄으로써 보상관계나 대가관계가 흠결된 경우 해당 원인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 부
당이득 반환이 이루어진다고 본다.24) 실질적 평가기준설은 실질적인 기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5) 즉 상대방에 대한 항변은 유지하
되 제3자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이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무자력 위험은 적절히 분배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6)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보상관계나 대가관계가 흠결된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은 해당 원인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독일의 
판례는 급부관계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당사자가 결정된다고 함으로써 급부
관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27) 

 원인관계의 흠결이 있는 경우와 달리 지시의 흠결이 있는 경우는 피지시자가 수
령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28) 이 경우 
수령자는 지시자와 사이의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29) 독일의 판
례도 유효한 지시의 흠결이 있는 경우 피지시자인 은행의 수령자에 대한 직접청구를 
긍정한다.30) 

20)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상용, 앞의 논문(2017), 178-186면.
21) Staudinger–Lorenz, Kommentar zum BGB 2. Buch, Recht der Schuldverhaltnis, 

§§812-822, 1999, §812 Rn. 4-8.
22) 김형배, 앞의 책, 292, 306-307면; 박세민, “부당이득법상의 인과관계와 법률상 원인 -「편취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예시로 -”, 민사법학 제41호, 한국민사법학회(2008), 108면; 급
부관계설은 이른바 ‘이중하자(Doppelmängel)의 사례에서 맹점을 보인다. 즉 보상관계와 대가관계가 
모두 무효인 경우 피지시자는 지시자를 상대로 하여 지시자의 수령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자체
를 부당이득으로서 양도하여 달라고 할 수밖에 없고(부당이득의 부당이득, Kondiktion der 
Kondiktion), 이 경우 피지시자는 보상관계상의 항변은 물론 대가관계상의 항변에도 대항을 받는 불
합리가 발생한다. 재산이동설과 실질적 평가기준설은 급부관계설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
장한 이론이다.

23) Lieb in :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 Band. 5. Schuldrecht, 
Besonderer Teil Ⅲ : §§ 705-853(4. Aufl.), 2004, Rn. 36; Flume, Zum 
Bereicherungsausgleich bei Zahlungen in Drei-Positionen-Verhältnissen,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1991, 2521ff.

24) 박세민, 앞의 논문(2008), 107면 참조.
25) Larenz/Canaris,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 2, Besonderer Teil(13. Aufl.), 1994, 

S.222-223.
26) 김형배, 앞의 책, 314-315.
27) BGH 1972. 2. 24., BGHZ 58, 184; BGH, NJW 1993, 1914, 1915; 이중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보상관계 및 대가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피지시자가 수령자에게 직접청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BGHZ 48, 70, 72.)

28) MünchKomm BGB/Lieb, op. cit., Rn. 45ff; Canaris, op. cit., Rn. 432.
29) Medicus, Burgerliches Recht(18.Aufl.), 1999, Rn. 677.
30) BGHZ 66, 372(의도하지 않은 수취인에 대한 지급이체); BGHZ 87, 393(철회된 지급지시에 기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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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의 논의 

우리나라의 학설 역시 급부관계를 중시하는 입장과 재산이동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다.

급부관계를 중시하는 견해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은 급부관계를 따라 이루
어져야 하되 실질적 평가기준에 따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본
다.31) 즉 보상관계나 대가관계가 흠결된 경우에는 각 급부관계에 따른 급부부당이득
관계가 성립하고, 유효한 지시가 흠결된 경우에는 피지시자의 수령자에 대한 직접적
인 비급부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된다고 한다.32) 이에 비하여 재산이동을 중시하
는 견해는 급부 개념에만 의지하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재산이동의 측면을 함께 고려
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따르면 대가관계가 흠결된 사안에서 지시자에 대한 재산의 
귀속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므로 피지시자의 수령자에 대한 직접청
구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 지시가 흠결된 사안에서는 피지시자의 수령자에 대한 직
접청구가 인정된다.33)

4) 지급이체와 지시삼각관계

위에서 본 것처럼 국내외의 학설이나 판례는 비록 세부적 논리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결론에 있어서는 유사한 태도를 취한다. 즉 지시삼각관계에 있어서 원인관계
가 흠결된 경우에는 원인관계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부당이득 반환이 이루어지는 반
면, 지시가 흠결된 경우에는 출연관계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부당이득 반환이 이루어
진다.

통상 넓은 의미의 지시삼각관계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지급이체 관계에서도 
지급인을 지시자, 은행을 피지시자, 수취인을 수령자로 치환하여 유사한 결론을 이끌
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급이체의 법률관계에서는 은행이 수취인과의 계좌개설
계약에 따라 수취인에게 입금기장 의무(취득물 등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그 이행으로
서 입금기장하는 것이므로 수취인에 대한 은행의 급부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
다.34) 그러나 지급이체의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면 입금기장의 추상성
에 기한 항변배제의 원칙은 법률행위의 영역을 넘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따라서 은행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한다.35) 타행간이체에서 은행이 지급은행과 수취은행으로 분리되어 있는 

급이체); BGHZ 66, 362, 364f; BGHZ 67, 75, 78f; BGH NJW 1987, 185, 186f; 지시의 흠결을 알
지 못한 선의의 수령자에 대하여도 직접청구를 허용한 것으로는 BGH 2001. 2. 20. 및 BGHZ 147, 
145. 지시 철회의 경우에 철회 사실을 알지 못한 수령자에 대한 직접청구를 부정한 것으로는 BGHZ 
61, 289, 292. 

31) 곽윤직 편집대표(양창수 집필부분), 민법주해[ⅩⅦ], 박영사(2005), 205-228면; 김형배, 앞의 책, 
315-317면.

32) 김형배, 앞의 책, 294-298면.
33) 박세민, 앞의 논문(2008), 112-116면. 
34) Canaris, op. cit., Rn.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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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 분석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수취은행은 지급인의 지급지시의 흠결로부터 영향
받지 않고 지급인의 보상관계 및 대가관계와도 절연되어 단순히 통로로서 기능할 뿐
이므로, 이 경우 지급은행을 피지시자로 보아 분석하면 족할 것이다.36)

3. 착오 송금인 보호를 위한 두 가지 접근 방법

착오 송금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첫째는 송
금인의 지급지시의 하자에 착안하여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것이고, 둘째는 송금
인과 수취인 사이의 원인관계 부존재에 착안하여 구제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가. 지급지시의 취소와 철회

1) 지급지시의 취소

일부 학설은 대규모로 신속히 이루어지는 지급이체의 특성상 지급지시의 취소 자
체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도 하지만,37) 국내의 대체적인 견해는 지급지시 역시 법
률행위로서 민법 제109조의 취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지급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어 취소권이 발생하지 않고,38) 발생한
다 해도 수취은행이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되는 결과39) 실제에 있어서는 취소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없다. 또한 설령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인에게 경과실이 있
는 경우에는 지급인의 신뢰이익 배상의무로 인하여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
다.40) 지급지시의 취소에 따라 지급은행이 지급인 계좌에 재입금기장할 금액과 지급
인이 지급은행에 배상할 신뢰손해배상액은 일치하고 이들은 서로 상계가 가능하여 
지급은행이 재입금기장의무를 면하기 때문이다.41)42) 

35) 이상용, 앞의 논문(2017), 184-185면.
36) 이상용, 앞의 논문(2017), 186면; Canaris, op. cit., Rn. 429.
37) 정동윤, 어음․수표법, 법문사(2004), 584-585면；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 홍문사(2006), 829면(수

취인 계좌에 입금기장이 있기 전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수취인 상위나 중복이
체 등의 경우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지급지시의 취소를 허용한다(UCC 4A-205). 즉, 지급인이 보
안절차(security procedure)를 준수하였고, 지급지시를 수신한 은행(receiving bank)이 보안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지급지시의 하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만 지급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

38) 정경영, 앞의 책, 88면; 정대익, 앞의 논문(2004A), 271면; 김형석, 앞의 논문, 317면; 오흥록, 앞의 
논문, 98면; 김남한, “전자자금거래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은행거래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1992), 97면; 김창모, “착오로 수취인을 잘못 지정하여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경우 
예금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민사판례연구 제31권, 박영사(2009), 466면

39) 정경영, 앞의 책, 88-89면 ; 오흥록, 앞의 논문, 99면.
40) 정경영, 2007, 90면; 정대익, 앞의 논문(2004A), 271-272면; 지급지시가 취소된 경우 지급은행의 

지급인에 대한 신뢰이익배상 청구가 인정된다는 독일의 학설로는 Canaris, op. cit., Rn. 377 참조.
41) 정대익, 앞의 논문(2004A), 273면; 정경영, 앞의 책, 78-79면, 90면; 김상중, “송금인의 수취인 착

오로 이루어진 계좌이체에 따른 반환관계”, 고려법학 제55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2009), 
243-244면; UCC 4A편에 의하더라도 발신인은 일정한 내용을 입증하여 면책되는 경우(UCC 
4A-205)를 제외하고는 자금이체가 완료되면 지시금액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며, 이 경우 발신인(지
급인)은 착오에 의한 지급에 근거하여 지급을 수령한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을 뿐이다(The 
American Law Institute(ALI),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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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착오 송금의 사안에서는 지급지시의 취소권 발생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취소권이 인정되더라도 지급인이 과실로 취소한 경우에는 실익이 없으므로, 지급지
시의 취소는 지급인을 위한 실질적 보호수단이 되기 어렵다.

2) 지급지시의 철회

지급지시는 취소원인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시점 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43) 
철회 가능 시점은 입법례마다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이 수취인 계
좌에 입금기장이 이루어져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점44)에 비추어보면 원칙적으로 지급지시의 철회는 입금기장 이전에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45) 한편 은행거래의 실무상으로는 수취인 계좌에의 입금기장 이후에도 수취
인의 동의를 전제로 지급인의 신청에 따라 역이체 또는 입금취소가 이루어지고 있
다. 일본에도 이와 유사한 ‘조환(組還)’의 상관행이 있는데, 수취인 계좌에의 입금기
장 후 수취인이 반환을 승낙하는 경우에 수취은행이 지급인의 조환 요청에 응할 법
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쟁이 있다.46)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상
관행이 법적 확신까지 획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47)

전자적 방식의 실시간 자금이체의 비중이 커지는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입금기장 
전에 지급지시를 철회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최근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연 
이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급인이 이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소용이 
없다. 결국 지급지시의 철회를 통한 착오 송금인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나. 원인관계의 부존재

이처럼 지급지시의 하자에 초점을 맞춘 해결책들이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원인관계의 흠결, 특히 착오 송금의 사안과 관련이 있는 대가관계의 흠결에 착안하

Law, UCC Official Text(11th). West Publishing Co, 1989, p.535).
42) 지급지시가 취소 등으로 흠결되는 경우에는 원인관계 상의 급부관계에 효과귀속이 될 수 없으므로

(김형배, 앞의 책, 294-298면), 은행(타행간이체의 경우 지급은행)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취득하지만, 지급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이상용, “착오 송
금의 법률관계와 착오 송금인의 구제 수단”,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2013), 94-95면; 異見 김상
중, 앞의 논문, 243-244면). 다만 은행이 지급인에 대한 신뢰손해배상청구권과 재입금기장의무를 상
계한 경우 지급인이 손해배상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
위한다(정대익, 앞의 논문(2004A), 272면).

43) 정경영, “자금이체제도의 법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1994), 141면; 다만 입금이체의 경
우에는 지급지시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청약에 해당하므로 청약의 구속력에 의하여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이상용, 앞의 논문(2013), 96면).

44)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제14조 제1항.
45) 정동윤, 앞의 책, 574면; 정찬형, 앞의 책, 829면; 정경영, 앞의 책, 231-232면.
46) 수취인이 착오 송금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긍정하는 견

해로는 本多正樹, “誤振込と被任向銀行の相殺(下)”, 「金融法務事情」 1734號, 金融財政事情硏究會
(2005), 48-58面; 松本貞夫, "振込規定ひな型の逐條解說", 「金融法務事情 1410號, 金融財政事情硏究
會(1995), 26-27面; 계약상 또는 상관행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로는 岡本雅弘, 
“誤振込と被任向銀行による相殺(下)”, 「金融法務事情」 1752號, 金融財政事情硏究會(2005), 42面.

47) 이상용, 앞의 논문(2013), 103-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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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우리의 학설과 판례는 원칙적으로 대가관계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수취인의 예

금채권이 성립한다고 보아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의하여 지급
인을 보호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수취인이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익
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지급인을 보호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나타났다.

우선, 대가관계가 흠결된 경우에는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계약 해석에 의하여 
처음부터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급인을 보호하려는 시도
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취한 것으로는 주로 일본에서 논의되어 온 원인
관계필요설과 주로 독일에서 논의되어 온 입금기장거절권이 있다. 대가관계의 흠결
이 있는 경우에 전자는 곧바로 예금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는 반면 
후자는 수취인의 입금기장거절권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소급적으로 예금채권이 성립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한편, 대가관계가 흠결된 경우에도 수취인의 예금채권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지급
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최종적인 담보로서 수취인이 취득한 예금채
권의 존속을 확보하고, 나아가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지급인이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하려는 입장도 있다. 이는 특히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하거나, 
수취인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려는 경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수취인의 예금채권

가. 수취인의 예금채권 취득 여부

1) 일본에서의 논의

대가관계가 흠결된 경우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한 국내의 논
의는 일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므로 일본에서의 논의를 먼저 간략히 소개한
다. 

일본의 학설은 크게 원인관계필요설과 원인관계불요설로 나뉘어 있다. 원인관계필
요설은 수취인이 수취은행과 계좌개설계약을 하면서 대가관계가 있는 지급인으로부
터의 입금의 수용만을 위임하였다고 해석한다.48) 이에 비하여 원인관계불요설은 수
취인과 수취은행이 계좌개설계약 당시 지급지시에 따른 입금기장이 이루어지면 대가
관계의 존부와 무관하게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본
다.49)

48) 牧山市治, “振込の原因となる法律關係が存在しない場合における振입にかかる普通預今契約の成否”, 
「金融法務事情」 1467號, 金融財政事情硏究會(1996), 16面 ; 木南敦, “誤った振込と預金の成否”, 
「金融法務事情」 1304號, 金融去來事情硏究會(1991), 9面 ; 山田誠一, “誤つた資金移動取引と不當利
得(下)”, 「金融法務事情」 1325號, 金融財政事情硏究會(1992), 25-26面.

49) 松岡久和, “受取人を誤記した誤振込による預金契約の成否”, 「ジユリスト」 1113號, 有斐閣(1997), 
73-75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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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하급심 판례 중에는 원인관계필요설을 취한 것도 많았다.50)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1996년의 판결을 통하여 원인관계불요설의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보
통예금 규정에는 예금채권의 성립 여부를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의 대가관계에 의존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안전하고 신속한 자금이동 수단으로서의 기능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51) 그런데 그 뒤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위 최고재판소 판결을 인
용하면서 원칙적으로는 대가관계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한
다고 하면서도, 수취인이 지급인의 반환 요청을 승낙한 경우에는 법적 처리에 있어
서는 실질적으로 예금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구성하여야 한다고 판시
하였다.52) 그 근거로는 수취인의 입금거부 의사표시,53) 수취인이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사기죄를 구성하는 점,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동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문
제되지 않는다는 점, 정의나 공평의 관념 등이 제시되었다. 학설은 대체로 나고야 고
등법원의 결론에 찬성하고 있지만, 법적 구성의 타당성에 관하여는 많은 논쟁이 있
다.54)

2) 국내의 논의

우리나라의 통설55)은 대가관계가 흠결된 경우에도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는 원인관계불요설을 취한다. 계좌개설계약에 포함된 추상적 채무약속계약은 대가관
계 등 원인관계에서 나오는 항변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56) 비대면적인 
지급이체에서 수취은행에게 예금채권의 유효성을 일일이 조사‧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57) 예금거래기본약관상 지급인과 예금계약의 성부를 수취인 사

50) 名古屋高等裁判所 1976. 1. 28. 判決(判例タイムズ 337號 260面). 위 법원은 예금거래약관 상의 
수취인의 입금 승낙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수취인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하였다; 유사한 취지의 판시로는 鹿兒島地方裁判所 
1989. 11. 27. 判決(判例タイムズ 718號 124面).

51) 最高裁判所 1996. 4. 26. 判決(民集 50卷 5號 1267面). 
52) 名古屋高等裁判所 2005. 3. 17. 判決(金融法務事情 1745號 34頁).
53) 이 부분 설시는 뒤에서 볼 독일의 입금기장거절권 법리를 상기시킨다.
54) 찬동하는 견해로는 藤田祥子, “誤振込された預金の被任向銀行による貸付債權との相殺”, 「法學硏

究」 79卷 10號, 慶應義塾大學(2006), 59-72面; 반대하는 견해로는 松岡久和, “銀行が受取人の銀行
口座に誤振込された預金について受取人に對する貸付債權をもつて相殺することは正義·公平の觀念に
照らして無效とされた事例”, 「金融法務事情」 1748號, 金融財政事情硏究會(2005), 11-13面.

55) 정경영, 앞의 책, 262-263면; 김형석, 앞의 논문, 309면; 김창모, 앞의 논문, 469-470면; 윤진수, 
앞의 논문, 378-379면; 정대익, 앞의 논문(2004A), 275면; 김상중, 앞의 논문, 237-238면; 김남한, 
앞의 논문, 93면 이하; 오흥록, 앞의 논문, 112면; 정경영, “착오에 의한 자금이체거래와 지급인의 
권리”, 성균관법학 제21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2009), 633면; 강위두, “전자자금이체
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0권 제1호(1999), 291면; 고영태, “원인관계 없
이 이루어진 지급이체의 법률관계”, 판례연구 제21집, 부산판례연구회(2010), 231면; 김상호, “착오
송금시 수취은행의 상계권 제한”, 재판과 판례 제20집, 대구판례연구회(2011), 264-265면 ; 김지희, 
“착오송금과 상계”, 재판실무연구 2010-II, 서울남부지방법원(2010), 136면 ; 최재혁, “착오 자금이체
(착오송금)와 수취은행의 상계권행사(대상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재
판실무연구 제4권, 수원지방법원(2011), 78면.

56) 정경영, 앞의 논문(2009), 633면; 김형석, 앞의 논문, 309면 역시 유사한 입장이다.
57) 강위두, 앞의 논문, 291면; 김창모, 앞의 논문, 466-467면; 정경영, 앞의 책, 634-635면; 오흥록, 

앞의 논문,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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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대가관계의 존재에 의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58) 등이 근거로 제시된
다.

판례 역시 원인관계불요설의 입장에 서 있다. 즉, 대법원은 2007년 원인관계필요
설을 취한 하급심 판결59)을 파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60) “계좌이체는 은
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
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
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
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
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
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할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
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지급이체에 따른 입금기장으로 인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되는 법률적 근거
는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계좌개설계약이다. 따라서 대가관계가 흠결된 경우에
도 예금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계좌개설계약의 해석 문제이다. 그런데 계좌개설
계약은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충적 해석에 의할 수밖에 
없다. 보충적 해석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의가 아니라 ‘가정적 의사’가 기준이 되며, 
이는 일종의 의제로서 계약의 맥락 및 계약의 목적이라는 객관적 관점에서 파악되어
야 한다.61) 자금이체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금채권의 성립 여부가 대가관계
의 존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
의 대가관계 유무를 조사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수취은행의 입장에서는 
수취인과의 계좌개설계약 당시 예금채권의 성립 여부를 대가관계의 존부에 의존하도
록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통설 및 판례와 같이 
대가관계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봄으로써 입금기장
의 추상성을 확보하는 계약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58) 고영태, 앞의 논문, 231면.
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9. 선고 2007나1196 판결. 위 판결은 “사전의 포괄적인 (필자 주 : 입

금기장) 승낙의 의사표시는 무제한적인 것이라 할 수 없고 수취인이 계좌이체에 의한 송금액의 정당
한 수취인이 될 수 있는 법률적 원인이 있을 경우를 전제로 할 것이라 함이 예금계약의 쌍방 당사자
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시하였다.

60)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위 판결에서의 대법원이 설시한 판결 이유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1996년 판결(最高裁判所 1996. 4. 26. 判決, 民集 50卷 5號 1267)과 상당히 유사하
다.

61) Larenz, Allgemeiner Teil des Deutschen Bürgerlichen Rechts(6. Aufl.), 1983, S.528ff.; Pilz, 
Richterliche Vertragsergänzung und Vertragesbänderung, Diss. 1963, S.5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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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이체 당사자들의 관계 

앞서 보았듯이 지급이체의 법률관계는 넓은 의미의 지시삼각관계로서 원인관계의 
흠결이 있는 경우 각각의 급부관계를 따라 급부부당이득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의 대가관계가 흠결된 경우 수취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수취은
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지급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62) 수취
인에 의한 상계나 수취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수취인은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여전히 그 이익을 보유하므로 역
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63)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64)

그 외에 지급인, 지급은행, 수취은행, 수취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정상적으로 성립
하고 이행된 것으로 평가된다.65) 종종 수취인보다 자력이 월등한 수취은행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시도된다. 그러나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의 대가관계 결여로 
인한 부당이득관계는 그들 사이에만 성립할 뿐이고,66) 수취은행은 이체자금을 취득
하는 동시에 수취인에 대한 예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
로67) 이러한 청구는 이유 없다. 판례도 마찬가지 태도이다.68)

결국 대가관계 흠결을 이유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의 성립을 저지하려는 방식
에 의하여 착오 송금인을 보호하려는 방안은 채택하기 어렵다. 

나. 입금기장거절권에 의한 해결

1) 강요된 부당이득의 문제와 입금기장거절권

앞서 본 것처럼 수취인의 의사에 반하여 대가관계 없이 지급이체가 이루어지거나 
대가관계는 존재하나 지급이체의 합의 없이 또는 합의에 반하여 지정하지 않은 계좌
로 지급이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69)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
하고 단지 지급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할 뿐이다. 그런데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수취은행이 상계를 하거나 수취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
을 할 경우, 결과적으로 수취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수취은행이나 다른 채권자
에 대한 채무를 면함과 동시에 그 채무에 부착된 항변을 상실한 채 지급인이라는 새

62) 정경영, 앞의 책, 272면; 김형석, 앞의 논문, 284, 308면; 김상중, 앞의 논문, 239-240면; 김창모, 
앞의 논문, 455-456면; 윤진수, 앞의 논문, 378-379면; 박세민, "삼각관계상의 부당이득 : 지시사례
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2007), 158면 이하. 

63) 김창모, 앞의 논문, 476-478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 선고 2006나1526 판결(소액사건임을 
이유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됨).

64)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65) 정경영, 앞의 책, 271면; Canaris, op. cit., Rn. 429.
66) 윤진수, 앞의 논문, 379면; 김상중, 앞의 논문, 240-241면.
67) 정경영, 앞의 논문(2009), 636-637면; 김창모, 앞의 논문, 476-478면.
68)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69) 전자를 법적 원인 없는 지급이체(rechtsgrundlose Überweisung)라고 하고, 후자를 합의에 반한 

지급이체(vereinbarungswidrige Überweisung)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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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채권자를 상대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경우에 따라 수
취인에게 매우 불이익할 수도 있는데, 이를 ‘강요된 부당이득(aufgedrangte 
Bereicherung)’이라고 한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경우 수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
하여 수취인에게 이른바 입금기장거절권(Zurückweisungsrecht)을 인정하여 그 행
사에 따라 수취인의 예금채권 자체를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논의
되어 왔고, 이는 우리 학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2) 입금기장거절권의 인정 여부

가) 독일에서의 논의

독일의 학설은 입금기장거절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
로 나뉘어 있다.70) 긍정설의 논거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상 제3자의 수익거절권(독
일 민법 제333조)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71)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
이의 지로계약의 보충적 해석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가 유력하다.72) 즉 대가관계 등 
법적 원인 없이 또는 수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입금되는 경우에는 위 지로 계약이 포
섭하는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부정설73)은 입금기장의 추상성, 즉 
대가관계로부터 독립된 이체 질서의 안정에서 근거를 찾는다.

독일의 판례는 1989년 독일 연방법원이 처음으로 입금기장거절권을 인정74)한 이
래 입금기장거절권의 법리를 승인하고 있다.75) 특히 Celle 고등법원은 착오 송금의 
사안에서 수취인의 입금기장거절권 행사에 따라 수취은행의 상계를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76)

나)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70) 그 밖에 수취인이 개개의 입금기장마다 입금 승낙을 하지 않으면 무인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는 견해(Schwintowski/Schäfer, Bankrecht, Commercial Banking – Investment Banking, 
1997, Rn. 124, 182ff; Meder, Stephan, Stillschweigende Annahme der Kontogutschrift und 
Verwahrungsvorbehalt, 1999, 2137ff.)도 있으나, 지급이체제도의 신속성과 확실성을 크게 해하는 
것이어서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71) Canaris, op. cit., Rn. 473. 이에 대하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낙약자와 수익자와는 달리 
수취은행과 수취인 사이에는 사전에 지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추적용의 근거가 부족하
다는 비판이 제기된다(Häuser, Zurückweisungsrecht gegen eine "aufgedrängte Gutschrift" 
nur bei fehlendem Valutaverhältnis - Eine Besprechung des Urteils des 
Bundesgerichtshofs vom 6. 12. 1994,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1995, S.92ff.)

72) Häuser, op. cit., S.433.
73) Schlegelberger, op. cit., Rn. 112； Bydlinski, Peter, Zivilrechtsfragen bei Zahlung auf ein 

nicht autorisiertes Gläubigerkonto, Österreichisches Bankarchiv, 1995, S.605f; Köndgen, 
Die Entwicklung des privaten Bankrechts in den Jahren 1992-19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1996, S.565. 

74) BGH NJW 1990, 323 = WM 1989, 1560 = ZIP 1989, 1317.
75) 독일 연방법원은 법적 원인 없는 지급이체의 경우 입금기장거절권을 인정한 반면, 합의에 반한 지

급이체의 경우에는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BGHZ 128, 136 = NJW 1995, 520 = WM 1995, 149 
= ZIP 1995, 109). 

76) OLG Celle WM 1994,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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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학설 역시 입금기장거절권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있다. 긍정설의 논거
로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의 유추적용이 주장되기도 하지만,77) 최근에는 수취은
행과 수취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보충적 해석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가 설득력 있
게 제시되고 있다. 즉 법적 원인 없는 입금기장이나 수취인의 의사에 반한 입금기장
으로 인하여 ‘강요된 부당이득’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인하려는 의사가 
수취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무인적 청구권 발
생을 위한 사전계약을 보충적으로 해석하여 이러한 경우 수취인에게 입금기장을 거
절할 권한이 유보되어 있다는 것이다.78) 이에 비하여 입금기장거절권 부정설은 긍정
설에 따를 경우 지급이체의 추상성에 반한다거나,79) 수취은행으로서는 입금기장거절
권을 유보하는 내용의 합의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긍정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
충적 해석은 불가능하다는 점80)을 근거로 한다. 또한 본래 수취인 보호를 위한 이론
인 입금기장거절권의 법리를 지급인 보호를 위하여 활용하려는 것은 타당하지도 실
효적이지도 않다는 지적81)도 있다.

입금기장거절권의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다만 하급심 판결 가운
데는 이를 인정한 것이 있어 주목된다. 비록 항소심에 의하여 파기되기는 했지만 위 
판결은 착오 송금의 사안에서 입금기장거절권을 정면으로 인정하면서 그 요건과 효
과를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82)

77) 정경영, 앞의 책, 280-282면; 정경영, 앞의 논문(1994), 249-250면; 정경영, 앞의 논문(2009), 
637-640면.

78) 정대익, 앞의 논문(2004A), 280-281면; 김상중, 앞의 논문, 251-254면.
79) 오영준,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시 수취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상계의 가부 - 대상판결 :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 「BFL」 제43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2010), 99-100면; 최준규, 
“금전의 이동과 물권적 청구권”, 법조 제638호, 법조협회(2009), 92, 129-132면.

80) 윤진수, 2008, 379면 ; 김창모, 2009, 469면.
81) 윤진수, 2008, 379면 ; 김창모, 2009, 469면 ; 오영준, 2010, 99-100면 ; 최재혁, 2009, 95면.
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9가소246156 판결. 위 판결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원고 

X는 2009. 6. 17. A 은행에 개설된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폰뱅킹의 방법으로 거래처인 B가 A 은행
에 개설한 계좌로 물품 대금을 지급이체하려고 했으나, 착오로 다른 거래처인 C가 피고 Y 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지급이체하고 말았다. 본래 0원이었던 C의 Y 은행 계좌 잔액은 위 지급이체로 인한 
입금기장으로 인하여 5,883,000원이 되었으나, 불과 3초 뒤에 Y 은행의 C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에 의하여 차감기장되어 다시 0원이 되었다. X는 이틀 뒤 착오 송금 사실을 알
게 되자 C에게 착오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C는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어서 반환
받지 못하였다. 한편, C는 착오 송금액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면서 X 및 Y 은행에게 
그에 관한 입금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X는 피고 Y 은행
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보충적 해석에 입각하여 입금기장거절권을 인
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지급인이 지급인 은행에게 일정액에 관한 구체적 지급지시를 하
면 앞서 본 자금이체계약, 환거래계약, 예금거래계약 등의 고리를 거쳐 수취인 은행이 수취인에 대하
여 위 금액에 관한 입금기장을 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일단 입금기장이 이루어지면 수취인은 입금기
장에 대한 개별적 승낙을 할 필요 없이 수취인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며, 입금기장으로부터 나오는 위 채권은 무인적 채권으로서 지급인과 지급인 은행, 수취인과 수취
인 은행, 또는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의 원인관계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
취인의 개별적인 승낙 없이 위와 같은 예금채권이 성립한다는 것이 수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연
히 예금채권이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취인의 의사와 무관한 예금채권의 성립을 인
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심히 훼손하는 것이 되고 이는 자금 이동을 안전·신속·원활하게 한다
는 계좌이체 제도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수취인의 개별적인 승낙 없이 예금채권
이 성립하게 되는 이유는 수취인이 무인적 청구권의 성립시기를 빨리 확정시켜 자금이체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에 수취인 은행과 사이의 예금거래계약을 통하여 입금기장에 관하여 포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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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입금기장의 추상성이 인정되는 법적 근거가 계좌개설계약 당사자인 수취인과 
수취은행의 보충적 의사 해석에 있었던 이상, 입금기장거절권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
에 기반한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사적자치의 원칙상 입금기
장에 의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계좌개설계약 당시 앞으로 이루어질 개개의 
입금기장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미리 포괄 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다만 대가관계 없는 지급이체로서 수취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입금기장의 경우
에는 수취인이 사후적으로 입금기장을 거절함으로써 강요된 부당이득의 상황에서 벗
어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수취은행이 수취
인과 사이에 입금기장정정권(Stornorecht)을 약정하여 지급이체상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83) 착오 송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취인의 동의 하에 지급은행
을 통한 지급인의 자금반환 신청에 응하고 있는 현실과도 부합한다. 입금기장거절권
이 지급이체의 추상성에 반한다는 비판은 입금기장거절권이 입금기장의 추상성을 전
제로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수취은행으로서는 입금기장거절권을 유보하는 
내용의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 역시 가정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기준’의 성격도 갖는 점84)을 간과하고 오직 심리적 추론의 관점에서만 접근함으
로써 결국 경제적 우위에 있는 수취은행을 돕는 결과만을 가져온다는 점에서85) 타당
하지 않다.  

3) 입금기장거절권의 요건

입금기장거절권이 인정되려면 i) 법적 원인 없는 지급이체 또는 합의에 반한 지급
이체가 있을 것, ii) 수취인이 입금기장을 인정한다는 신뢰상태를 유책하게 야기함으
로써 입금기장거절권이 실효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이 요구된다. 그 밖에 수취인 
계좌가 압류되었거나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입금기장거절권이 인정된다는 
견해86)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강요된 부당이득의 문제는 여전하다는 점에
서 타당하지 않다.

법적 원인 없는 지급이체의 대표적인 예는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
재하지 않는 경우이다.87) 실효 사유의 사례로는 입금기장을 계기로 수취인이 추가적

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을 포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착오 송금
의 경우에 수취인의 동의를 전제로 지급인의 요청에 의하여 수취인의 입금기장과 지급인의 차감기장
이 말소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당사자의 의사가 법률상 원인 없는 자금이체로서 수취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금기장이 된 경우까지 수취인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을 미리 포기한 것이라
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취인이 입금기장을 인정한 것으로 봄이 마땅한 
신뢰상태를 야기하거나 제3자가 입금기장을 신뢰하여 이에 근거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전까
지는 수취인이 입금기장을 거절함으로써 처음부터 자신에게 착오 송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이 발생하
지 않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신의성실
의 원칙에 부합하는 계약 해석이 될 것이다.” 

83)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8조 제1항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17조 제1항.
84) BGHZ 7, 231; BGHZ 9, 273; LM Nr. 1 zu §157 (D) BGB; LM Nr.5 zu §133 (A) BGB.
85) Zweigert/Kötz, Einführung in die Rechtsvergleichung, Band 2(2. Aufl), 1984, S.102.
86) 정대익, 앞의 논문(2004A), 281-282면.
87) 당사자들의 이익을 형량하여 볼 때 대가관계 자체가 없는 지급이체의 경우에만 입금기장거절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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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취은행으로부터 신용을 얻는 경우88)89)를 들 수 있다. 입금기장거절권이 실효
되었다는 점은 소극적 요건으로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90) 수취인의 채권자가 입금기장거절권의 행사 전에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압류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수취인이 신뢰상태를 유책하게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취인은 여전히 입금기장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91) 

4) 입금기장거절권 행사의 효과

수취인이 입금기장거절권을 행사하면 처음부터 입금기장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
어 착오 송금액에 관한 수취인의 예금채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92) 수취은행은 수
취인 계좌에 이루어진 입금기장을 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지급인은 지급은행을 상대로 출금기장된 금액에 관하여 재입금기장을 청구할 수 
있다.93) 그 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94) 지급인 계좌에서의 출금기
장을 지급이체를 위한 비용상환·선급청구권과 지급인의 예금채권과의 상계로 이해되
고, 입금기장거절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지시가 실행되지 못한다면 비용상환·선급청구
권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상계는 효력을 잃게 되어 예금채권이 소급적으로 부활한
다는 견해95)가 설득력이 있다.

지급은행은 수취은행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지급은행은 지급인에 
대하여 재입금기장의무를 부담하면서도 한국은행에 설정된 당좌예금 계좌를 통하여 
수취은행과의 차액결제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그대로 부담하는 반면, 수취은행은 수
취인에 대한 예금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지급은행과의 차액결제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그대로 보유하기 때문이다. 

5. 수취은행의 상계로부터의 보호

가. 두 가지 접근방법

대가관계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이상 수취은

인정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김상중, 앞의 논문, 256면).
88) Häuser in : Münchener Kommentar zum Handelsgesetzbuch(2. Aufl.), 2009, Rn. 437.
89) 그 밖에 입금기장거절권이 ‘지체 없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행사기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있

을 수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 부적절하다(정대익, 앞의 논문(2004A), 283면).
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9가소246156 판결 참조.
91) 김상중, 앞의 논문, 257-258면.
92) 김상중, 앞의 논문, 252면 ; 최재혁, 앞의 논문, 81면 ; 오영준, 앞의 논문, 92-93면.
93) 전자금융거래법 제12조 제2항.
94) 출금기장을 해제조건부 행위로 이해하는 견해로는 Schönle, Bank-und Börsenrecht, 1971, §31 

III. 2.;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를 근거로 제시하는 견해로는 Canaris, op. cit., Rn. 
346.

95) 정경영, 앞의 책, 301면. 따라서 출금기장으로부터 재기장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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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수취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하
는 것은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
는 국내 학설들은 대부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96) 판례 역시 마찬가지이
다.97) 이 경우 수취인은 지급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지만,98) 수취인에
게 위 예금채권 외에는 재산이 없었다면 사실상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
환채권은 가치가 없게 되어 버린다.99)

이러한 수취은행의 상계로부터 지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는, 권리남용의 법리 등에 의하여 상계 자체를 허용하지 않
음으로써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담보가 되는 수취인의 예금채
권 존속을 확보하려는 입장이다. 입금기장거절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수동채권이 될 
예금채권이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상계의 효력이 없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입금기장거절권 역시 상계 효력의 부인에 의한 보호 방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일단 상계는 허용하면서도 편취금 변제의 법리나 전용물 소
권의 법리 등에 의하여 지급인이 수취은행을 상대로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
는 입장이다.

나. 상계 효력의 부인에 의한 보호 방법

1) 상계권 남용

가) 학설

우리나라의 학설들은 대체로 수취은행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크지 않다
거나, 무인성 인정을 전제로 한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의 필요성, 은행의 공공적 성
격과 자금이체시스템 운용자로서의 역할 등을 근거로 착오 송금의 사안에서 수취은
행의 상계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100) 

96) 김남한, 앞의 논문, 96면 ; 김창모, 앞의 논문, 476면 ; 김상호, 앞의 논문, 265면 ; 오흥록, 앞의 
논문, 128면.

97) 대구지방법원 2004. 1. 28. 선고 2003나10191 판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여 상고가 기각되
어 확정됨) ; 전주지방법원 2005. 9. 1. 선고 2005나1585 판결(상동)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 선고 2006나1526 판결(상동)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 선고 2006나1526 판결 (상동) ; 울
산지방법원 2008. 7. 3. 선고 2008가단3434 판결(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5. 선고 2010나11711 판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여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됨).

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 선고 2006나1526 판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여 상고가 기
각되어 확정됨).

99) 이 경우 지급은행은 지급인의 위임사무 처리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지급은행에 대한 청구는 불가
능하며, 수취은행은 상계에 의하여 수취인에 대한 예금채무를 면하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수취인에 
대한 채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불가능하다.

100) 최재혁, 앞의 논문, 82-84면. 위 견해는 그 밖에도 상계권 남용의 법리가 요구되는 근거로서, 무인
성 인정을 전제로 한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의 필요성, 은행의 신속ㆍ원활한 업무 처리와의 병존 
가능성, 은행의 공공적 성격과 자금이체시스템 운용자로서의 역할, 횡령ㆍ편취금전을 수령한 자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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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권리남용이 되는지에 관하여는 주로 수취은행의 
주관적 요소의 필요성 여부를 중심으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일부 견해101)는 상계권 
남용의 경우에는 일반적 권리남용의 경우와 같은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다수의 견해는 수취은행이 착오 송금 사실을 알면서도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된다고 하여 수취은행의 주관적 요건을 요구한다.102) 

나) 판례

대법원은 2010년 처음으로 수취은행의 상계권 남용을 인정하는 판결103)을 선고하
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
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
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에 다수인 사이의 다액의 자금이동
을 원활하게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수취은행을 보호할 필요성은 현저히 감쇄되고, 송
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원인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수취은행이 휘말리거나 대응하
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우려는 없는 점, 금융기관인 은행은 영리법인인 일반의 주식
회사와는 달리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용질서 유지와 자금중개 기능의 효율성 
유지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적 역할
을 담당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에 참가하여 송금·입금에 관한 
용역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점, 수취인이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한 
상태는 공평·정의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수취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입금액 상
당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착오송금 사실을 알고 있는 수취인이 불법영득의 의
사로 그 예금을 인출·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금지되어 있는바,104) 위와 같은 상태에 
놓인 수취인이 그 법적 상태를 교정하기 위하여 송금의뢰인의 반환요구에 응하여 수
취은행에게 착오로 입금된 금원의 반환을 승낙하고 있음에도 수취은행이 그 입금액 
상당의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상계의 대상으로 삼아 채권회수를 도모하는 것은 일반
적으로 공평·정의의 이념에 합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참작할 때, 

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판례(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와의 균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오영준, 앞의 논문, 
101-103면 역시 동일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101) 김재형, “2010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0권, 한국사법행정학회(2011), 31-32
면. 

102) 김지희, 앞의 논문, 136면; 김창모, 앞의 논문, 477면; 김상호, 앞의 논문, 266-267면; 오영준, 앞
의 논문, 101면.

103)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104) 대법원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최근 대법원은 
자신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사용‧처분한 사안에서 이
체받은 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면서도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여 주목을 받은바 
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위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김동윤‧윤상훈, “착
오송금 사안에서 위탁관계의 존부 및 횡령‧배임죄 성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 법학평론 제13권,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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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
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
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
화로 그의 희생 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 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
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다) 검토

수취은행의 상계가 허용될 경우 지급인은 수취인의 무자력으로 인한 손실을 부담
하게 되는 반면 수취은행은 지급인의 손실 하에 뜻하지 않았던 수취인에 대한 채권
의 만족을 얻은 셈이 된다. 이는 서로 대립하는 채권 채무 관계의 ‘공평한 처리’라거
나 상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상계적상이 수취
은행이 아닌 지급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착오 송금의 경
우에는 일반적인 상계권 남용의 사안에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것105)과는 
달리 일반 원칙106)으로 돌아가 상계자의 주관적 요소를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즉, 위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지급인이 수
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은행의 상계가 권리남용이 된다고 할 것이
다.107) 

2) 입금기장거절권 행사 

입금기장거절권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입금기장거절권을 행사하면 처음부터 수취
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수취은
행의 상계는 상계적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108) 입금기장거절권이 

105)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106)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2307 판결. 위 판결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107) 독일의 판례도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OLG Hamm 1984. 4. 6. 11 U 220/83. “계좌이체가 
단지 과실로 해당 계좌에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송금인이 계좌보유자에 대해 양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그 상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한편, 영미법에서는 착오 송금된 금액에 관
하여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의제신탁 관계(constructive trust)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상계를 제한
하고 있는데, 특히 영국 법원은 수취은행의 주관적 인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Chase 
Mauhattan Bank, N.A. v. Israel British Bank (London) Ltd.) 이에 비하여 미국 법원은 주관적 
요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오영준, 앞의 논문, 98면).

108) 김상중, 2009, 258면; 한편 본고는 원인관계불요설을 취하고 있지만, 원인관계필요설의 입장에 서
서 대가관계가 흠결된 경우에는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입금기장거절권을 행사한 경우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어 상계는 효력이 없게 된다[鹿兒島地方裁判



- 136 -

인정되는 독일에서의 판례109)도 이와 같이 보고 있으며, 비록 항소심에서 파기되기
는 하였지만 우리나라에도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110)이 존재한다.

다. 상계 효력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보호방법

수취은행의 상계가 유효인 경우 지급인은 대가관계의 상대방으로서 이득을 얻은 
수취인에 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때 지급인이 수취인
이 아니라 수취은행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논리로서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나 전용물소권이 논의되고 있다.111)

1) 편취 금전에 의한 변제의 법리에 의한 보호

가) 편취 금전에 의한 변제의 법리

(1) 학설

부당이득법상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라는 주제는 편취자 M이 피해자 X로부터 금전
을 편취하여 자신의 채권자 Y에 대한 채무 또는 Y의 채권자 Z에 대한 채무 등 변제
수령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X가 Y 또는 Z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112)113)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있다.

所 1989. 11. 27. 判決 (判例タイムズ 718號 124面); 名古屋高等裁判所 2005. 3. 17. 判決의 경우 
원인관계필요설의 입장에 선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예금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것
과 동일하게 구성하는 법논리를 취하고 있다].

109) BGH NJW 1990, 323 = WM 1989, 1560 = ZIP 1989, 1317; OLG Celle WM 1994, 625.
1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9가소246156 판결. “수취인인 소외 회사는 수취인 은행

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착오 송금액에 대한 입금기장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입금기장거절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착오 송금액에 관한 예금채권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상계는 수동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111)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한 수취은행 뿐만 아니라 수취인의 일반 채권자의 경우에도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전득하였거나 이로부터 이득을 얻은 자에 해당한다면 편취금에 의한 변제의 법
리와 전용물소권의 법리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리들이 수취은행의 상계로부터 지
급인을 보호하는 수단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이런 관점에서 鎌形史子, “振込依賴人が振込先を誤つて
振込依賴をし, これに基つき受取人の預金口座に誤振込金が入金記帳された場合に、振込依賴人か, 被
任向銀行に對し, 振込金相當額の不當利得返還請求をすることの可否”, 「銀行法務21」 649號, 經濟法
令硏究會(2005), 36面은 수취은행의 상계의 경우와 압류채권자의 압류의 경우 모두 편취금 변제 판
례의 법리를 확장,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12) 여기서 편취라 함은, 사취의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절도·강도·횡령·배임 등을 포함하여 위법하게 
취득하는 것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본 절에서는 혼동의 여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편취자, 변
제수령자를 단순히 X, M, Y 또는 Z라고만 표현하기로 한다. 

113) 종래 이 문제는, ① M이 X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여 자신의 Y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자기채
무 변제형), ② M이 Y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후 다시 X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여 편취 당한 사실을 모
르고 있는 Y에게 변제하는 경우(이중편취형), ③ M이 X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여 제3자인 Y의 Z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제3자 수익형)으로 나뉘어 논의되어 왔는데[이 분류는 四宮和夫, 「事務管
理․不當利得․不法行爲(上卷)」, 靑林書院(1981), 199面을 참고로 한 것이다(양창수, “금전의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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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설은 공평의 이념을 근거로 하는 일본 학자 我妻榮의 이론114)을 수용하여 사
회관념상 X의 금전으로 Y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실상의 연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전의 소유권의 귀속과 관계없이 X의 손실과 Y의 이득과의 사이
에는 이른바 사회관념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115) Y에게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116) 긍정설 가운데에는 직접적 인과관계설을 
전제로 하여 금전의 소유자 또는 금전가치의 보유자가 권리를 상실한 경우, 동일성
이 유지되는 한 그 금전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
만, 그가 이를 보유할 권리가 있는 때(선의취득에 준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즉,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117) 그 밖에 채권 상실의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의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민법 규정
들118)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면서 변제수령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피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거나,119) 침
해부당이득의 관점에서 금전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변제수령
자가 악의‧중과실인 경우에는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견해120)도 있다.

이에 비하여 부정설은 유형론을 전제로 하여, Y에게는 채권(자기채무변제형) 또는 
위임계약‧사무관리(제3자 수익형) 등의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설령 그가 악의라고 
하더라도 급부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고, X가 금전의 점유를 상실한 이상 X는 소유
권을 잃게 되므로, Y가 금전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X는 소유자가 아니어서 침해
부당이득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121) 그 밖에 X가 Y를 상대로 직접 부당

으로 인한 반환의무 –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문제 서설 -”,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4호(2002), 5
면에서 재인용)], 이중편취형은 Y가 금전의 수령 당시 M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 이외에는 자기채무 변제형과 별 차이가 없다.

114)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직접적 인과관계설을 비판하고 사회관념상 인과관계설을 취하면서 부당이득
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는 금전의 소유권 귀속과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법률상 원
인에 관하여는, 선의취득에 관한 일본 제192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M의 Y에 대한 변제 시 Y가 편취
금전이라는 점에 관하여 악의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변제’가 될 수 없
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설명한다(我妻榮, 「債權各論 下卷一(民法講義 V4)」, 岩波書店(1972), 
1020-1022面). 이 견해는 부당이득법의 구조에 관한 통일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실질적 공평주의
와 피해자 보호의 강조와의 결합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양창수, 앞의 논문(2002), 19면). 
현재 일본의 통설이며 판례의 입장(最高裁判所 1974. 9. 26. 判決)이기도 하다.

115) 실제적인 재산이동의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동등하게 다루고자 하는 이른바 ‘사회관념상의 
인과관계’는 우리 판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441 판결 
및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1610 판결 등 참조.

116) 다만 Z는 채권의 변제로서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의 원인이 있어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설
명한다.

117) 제철웅,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고시계」 제52권 제3호, 국가고시학회(2007), 72-82
면.

118) 타인의 채무를 착오로 변제한 자라도 선의로 증서 훼멸 등의 행위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부당이
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제745조,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라도 선의
로 소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제465조 
제1항, 손실자는 수익자로부터 목적물을 무상취득한 양수인이라도 그가 선의라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제747조 제2항 등은 모두 ① 채권 상실의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② 선의의 채
권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119) 박세민, 앞의 논문(2008), 116-125면.
120) 문형배, "편취 또는 횡령한 금전에 의한 변제와 변제수령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 「판례연구」 제17집, 부산판례연구회(2006), 396-4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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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M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X에게 우선변
제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122) 유형론을 전제로 
X와 Y 사이에는 급부관계가 없어 인과관계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123)

도 있다.

(2) 판례

 대법원은 2003년 자기채무변제형에 속하는 사안에서 처음으로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시의 부당이득 법리를 채용하였고,124) 이후 제3자 수익형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도 같은 법리를 적용하였다.125) 그리고 2008년 다음과 같이 판시함으로써 두 유형에 
같은 법리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다.126) “부당이득 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
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
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
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데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
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착오 송금 사안에의 확장 가부

(1) 학설

121) 양창수, 앞의 논문(2002), 22-25면.
122) 이용박, “부당이득의 보충성 – 문제점과 개정방안 -”, 비교사법 제10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3), 266-268면.
123) 김형배, 앞의 책, 302-304면. 
124)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125)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다49726 판결. 
12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사안은 다음과 같다. Y 회사에서 경리 업무

를 담당해오던 M은 Y의 자금을 횡령하고 있던 중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
이 Y의 명의로 X와의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그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으
로 위 횡령금을 변제하고자 Y의 예금계좌에 송금하고, Y의 대표이사에게는 X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허위 보고를 하였다. 그 후 X가 Y에게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구하자, Y는 채
무의 부존재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이것에 대해 X는 채무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X의 예비적 
반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였는데, 대법원은 Y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
는 경우 Y가 받은 이익은 X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심
리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선고된 판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36090 판결)에서 X의 Y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를 기각하는 근거로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점 외에 X의 손해와 Y의 이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
가 없다는 점도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다른 판례들과의 균형상 인과관계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비
판으로는, 박세민, 앞의 논문(2008), 119-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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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 금전에 의한 변제시의 부당이득 법리를 긍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착오 송금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시 견해가 나뉜다. 긍정설은 수취인
이 착오 송금된 예금을 인출하여 수취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수취인에
게는 횡령죄가 성립하고 악의 또는 중과실의 수취은행은 지급인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법적 정합성을 고려하면 수취은행이 상계를 한 경우에
도 지급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27) 
이에 비하여 부정설은 착오 송금의 사안에서는 횡령이나 편취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
고 문제 상황이 전적으로 지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초래되었으므로 착오로 송금한 지
급인은 횡령‧편취의 피해자보다 보호가치가 작고, 따라서 수취은행의 지급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128)

(2) 판례

이에 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고, 단지 수취인이 착오로 송금된 예금을 임
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를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129)가 있을 뿐이다. 일본
의 경우 최고재판소의 판례는 없으나, 지급인이 착오 입금된 예금에 대하여 상계를 
한 수취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하급심 판례가 존재한
다.130)

참고로 비록 법원의 판단은 아니지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몇 차례의 조정결
정131)에서, 상계권 남용의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132)을 인용하면서, 지급인이 수취
은행에 착오 송금임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고 수취인 역시 이를 승낙하여 수취은행
의 악의·중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
다면서 지급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것이 있다. 상계권 남
용이 인정되어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취은행이 부당이득을 

127) 오영준, 앞의 논문, 102-103면.
128) 오흥록, 앞의 논문, 135-136면. 이 견해는 횡령금 또는 편취금에 의한 변제의 경우 악의·중과실의 

수령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는 판례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129) 대법원 1968. 7. 24. 선고 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130) 東京地方裁判所 2005. 9. 26. 判決. “지급인과 수취인 간의 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

하지 않더라도 수취인은 이체금 상당액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은행이 수취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당해 예금채권을 상계하는 것도 그것이 권리의 남용이 되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본건 상계에 대해서도, 권리의 남용이 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계는 유효하다. (중략) 은행이 지급인으로부터 수취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이체금의 반환에 관한 승낙을 억을 수 없는 사정에 대하여 상당한 설명을 들었으면서도 착
오 이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취인에 대한 채권으로 당해 이체에 관련되는 예금채권을 상계하여 
자기의 채권 회수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채권 회수는 지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을 흠결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는 찬반 양론이 있으나, 특히 수취은행의 악의 및 중과실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시하지 않았다
는 점에서 편취금 변제로 인한 부당이득을 인정한 종전 판례보다도 오히려 부당이득의 인정 요건을 
완화시켰다는 비판이 특기할 만하다(関沢正彦, “組戻承諾が取れない場合の被任向銀行の誤振込金によ
る預金相殺と不當利得”, 「金融法務事情」 1755號, 金融財政事情硏究會(2005), 4面.).

131) 2010. 10. 20.자 제2010-89호 조정결정 및 2010. 10. 20.자 제2010-90호 조정결정.
132)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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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수취은행의 악의·중과
실이라는 상계권 남용의 요건은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에서의 피해자의 변제수령자에 
대한 직접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과 사실상 일치하므로, 위 결정들은 암묵적으
로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에서의 부당이득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선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다) 검토

생각건대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의 경우 피해자가 악의·중과실의 변제수령자에 대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판례 이론에는 찬동하기 어렵다. 급부
부당이득의 경우 채권(자기채무변제형) 또는 위임이나 사무관리(제3자 수익형) 등이 
법률상 원인이 되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고, 침해부당이득의 관점에서도 금전의 경우 
점유자가 곧 소유자인 이상,133) 변제수령자가 금전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
가 편취자의 행위에 의하여 금전의 소유권을 잃은 상태였으므로 변제수령자는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금전의 경우 점유자가 곧 소유자
라고 본 이상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의하여 피해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는지 여부나 선의취득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고, 가치소유권의 개념을 부정한 이상 
그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고려할 필요도 없다.

다만 현 상황에서 위 판례 이론은 이미 확립된 법리라고 여겨지므로 위 법리를 받
아들일 경우 착오 송금의 사안에서 수취은행이 상계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 우선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의 법리와 관련하여 예
금채권은 기능적으로 금전과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다.134) 금전의 특성은 점유가 있
는 곳에 소유권이 있고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은 묻지 않는다는 데 있는데, 예금
채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시나 원인관계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입금기장이 이루
어진 이상 예금채권은 성립하므로 ‘입금기장 있는 곳에 예금채권 있다’는 식으로 이
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수취은행에 의한 상계의 경우에도 유사한 취급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비록 판례 이론이 편취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위법하게 취득한 
사안과 관련하여 발전된 것이지만, 그것이 불법행위법이 아닌 부당이득법의 일부로 
구성되는 이상 그 위법 요소는 행위 측면보다 결과 측면과 관련지어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135) 그렇다면, 상계에 의하여 수취인이 지급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예금채권

133) 다수설의 입장이다(주석민법[물권법(I)]/이기용, 2001, 751면.) 판례 역시 “금전은 고도의 대체성을 
가지고 ...... 금전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금액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가 거래상 의미”
를 갖는다고 함으로써 마찬가지 태도를 취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134)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시의 부당이득 문제에 관한 최초의 판결인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
다8862 판결의 사안에서도 목적물 일부는 금전이 아닌 예금채권이었다. 이에 대하여 예금채권과 금
전을 구별할 실익이 적다는 이유로 찬동하는 견해로는 천진호, "타인 명의 예금 인출행위의 형사책임
", 저스티스 제82호, 한국법학원(2004), 221면.

135) 이에 관하여는 관점에 따라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미국 부당이득법은 고의의 위법행위
(conscious wrongdoing)에 의한 부당이득이라는 특수한 유형을 인정하면서 그 경우에는 이득자의 
모든 이득을 반환하도록 하는 토출책임(disgorgement)을 부과하고 있고(Restatement Third of 
Restitution §§3, 40-44), 영국법계에는 과책(fault)를 부당이득반환책임의 핵심적 요소로 내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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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재원으로 하여 자신의 채권 소멸이라는 이득을 얻은 이상 결과 측면에서 판례 이
론이 요구하는 정도의 위법 요소는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편취 
금전에 의한 변제 시의 부당이득 문제에 관한 판례 이론에 의하는 이상, 착오 송금
의 사안에서도 지급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직접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수취은행에 대한 부당
이득반환채권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전용물소권의 법리에 의한 보호

가) 전용물소권의 의의와 연혁

전용물 소권의 법리란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
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을 말한다.136)

전용물 소권은 로마법상 ‘actio de in rem verso’에서 비롯되었다.137) 이는 가권
복속자의 채권자로 하여금 가부의 재산이 이익을 얻은 한도에서 가부를 상대로도 직
접 부가적인 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 소권은 독일 보통법시대에 이
르러 계약상의 급부로부터 이득을 얻은 제3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용물
소권(actio de in rem verso utilis)으로 발전하였다.138) 

그러나 이후 독일 민법 제정 당시에는 전용물소권이 별다른 실익 없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법률관계만을 발생시킬 뿐이라는 이유로 그 채택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
고, 현재까지 독일의 판례와 학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139) 이에 
비하여 프랑스에서는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는 민법전140)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하여 1892년의 부디에(Boudier) 판결141) 이후 형평의 원칙에 기하여 ‘전용물소

선례(Sabemo Pty Ltd. v North Sydney Municipal Council. [1977] 2 NSWLR 880, 898 :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가 존재한다(이혜리, “계약교섭결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
찰”,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2012), 285면). 

136)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137) Kupisch, Die Versionsklage : Ihre Entwicklung von der gemeinrechtlichen Theorie des 

17. Jahrhunderts bis zum Österreichischen Allgemeinen Bürgerlichen Gesetzbuch, 1965, 
S.11-12.

138) Kupisch, op. cit., S.24. 그 법적 근거는 가권자의 이익을 위해 채무를 부담한 가권복속자가 위
임계약 또는 사무관리에 기하여 가권자에 대하여 갖는 면책청구권을 가권복속자의 채권자가 대신 행
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Windscheid, Lehrbuch des Pandektenrechts, Band 2(9. Aufl.), 
1906, S.1117 Fn.2).

139) 박세민, 앞의 논문(2007), 256면. 다만 독일 민법 제822조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전용물소권에 
대한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140) 프랑스 민법은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준계약에 관한 절(Des 
quasi-contrats) 아래에 비채변제(paiement de l'indu) 및 사무관리(gestion d'affaires)에 관한 규
정들을 두고 있을 뿐이다. 

141) Cass. req. v. 15. 6. 1892, D. 1892. 1. 596. 비료 판매업자인 원고 X는 임대인인 피고 Y 소유 
농지의 임차인인 M에게 비료를 판매한 뒤,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고 M이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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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actio de in rem verso)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인정하고 
있다.142) 한편 일본 민법은 전용물소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
지만, 판례는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인정하였다.143) 그 후 최고재판소는 후속 판결
을 통하여 Y가 M과 사이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Y의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흠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요건을 강화하였
다.144) 다만 착오 송금의 사안에도 전용물소권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본 학계에서 찬반 양론145)이 대립한다. 

나) 학설과 판례

국내에는 아직 전용물소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이를 인정할 경우 
계약 상대방의 무자력 위험을 수익자인 제3자에게 전가하게 되고, 계약 당사자인 채
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누리게 된다는 점, 자신의 급부를 선이행함
으로써 쌍무계약상의 항변권 등을 이미 포기한 자에게 제3자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요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가 유력하
다.146)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747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그 이득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과 프랑스 민법상 전용물소권의 요건인 보충성과의 유사성에 
주목해 보면 위 조항은 전용물소권을 원칙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독일 
민법 제822조와 달리 전용물소권의 근거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점, 위 조항에 따른 
이득 박탈이 유효한 계약에 의한 “양수”의 경우에도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볼 때 
계약법 원리와의 조화를 내세워 전용물소권의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부적
절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무상 취득한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위 조항에 
따라 목적물을 반환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무상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서는 동산 선의취득의 경우가 아닌 한 전용물소권의 법리에 따라 “현존이득의 반환”

되자 직접 피고 Y를 상대로 비료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다.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은 원고
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142) 정태륜, "전용물소권에 관한 일고찰", 비교사법 제9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2002), 199면 이하. 
다만, ‘전용물소권’이라는 용어는 일반적 부당이득반환소권이 적용되는 일부의 예만을 파악한 것일 
뿐이라는 반성에서, 오늘날에는 독일법에서 유래한 ‘부당이득 (l'enrichissement sans cause)’이란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민법주해[ⅩⅦ]/양창수, 129면).

143) 最高裁判所 1970. 7. 16. 判決(民集 24-7, 909面).
144) 最高裁判所 1995. 9. 19. 判決(民集 49-8, 2805面). 일본 민법은 독일 민법 제822조나 우리 민법 

제747조 제2항과 같이 무상수익자의 반환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위 판례는 이득의 
무상성에 대한 고려를 기초로 이득 보유의 법률상 원인 부재에 상호 동치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박세민, 앞의 논문(2007), 259면). 

145) 찬성하는 견해로는 牧山市治, “金融判例硏究會報告-銀行による貸付債權と誤振込金にかかる預金と
の相殺が不當利得となるとされた事例”, 「金融法務事情」 1770號, 金融財政事情硏究會(2006), 86-87
面; 栗原由紀子, “誤振込された預金と受取人に對する貸付債權を相殺した被任向銀行が, 振込依賴人
に對して不當利得返還義務を負うとされた事例”, 「銀行法務21」 662號, 民法判例硏究會(2006), 
60-64面. 반대하는 견해로는 柴崎暁, “銀行が受取人の銀行口座に誤振込みされた預金について受取人
に對する貸付債權をもつて相殺したことにより振込依賴人に對して誤振込金相當額の不當利得返還義務
を負うとされた事例”, 「金融·商事判例」 1241號, 經濟法令硏究會(2006), 9面. 

146) 민법주해[ⅩⅦ]/양창수, 231면 이하; 양창수, “일반부당이득법의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1987), 27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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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147)

한편, 전용물소권 사안의 해결 방법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던148)

대법원은 2002년의 판결149)에서 전용물소권을 부인하면서, 이를 인정할 경우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
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
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했다.

다) 검토

전용물소권을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그리 크지 않은 것
에 비하여, 자기 책임 원칙이라는 계약법의 기본 원리를 위태롭게 하고, 채권자평등
의 원칙을 잠탈하게 되며, 수익자인 제3자의 계약 상대방에 대한 항변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
려가 있는 등 치루어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 따라서, 다수설 및 판례와 마찬가지로 
전용물소권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 민법 제747조 제2항에 의한 보호

민법 제747조 제2항은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
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간접적으로 독일 민법 제822조150)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지만, 주요국의 입법례에서 이와 유사한 규정을 찾기 어
려운 독자적인 것이다.151) 

그러나 수취은행이 착오 송금액에 관한 예금채권과 자신의 채권을 상계한 경우에
는 무엇보다 무상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
다.152) 민법 제747조 제2항에서 이익의 목적물을 유상 취득한 전득자에 대한 반환청
구를 부정하고 있는 취지는 반환청구를 긍정할 경우 전득자가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

147) 박세민, 앞의 논문(2007), 262-269면; 정태륜, 앞의 논문, 214면 이하도 경우에 따라 필요에 의해 
전용물소권을 인정함으로써 보다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148) 전용물소권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인정한 판결로는,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441 판결, 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637 판결이 있고,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는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1012 판결이 있다(양창수, 앞의 논문(1987), 70-71, 77면 참조).

149)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공사업자인 원고 X는 피고 Y와 함께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M으로부터 위 건물의 창호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M이 공사대금을 지
급하지 않자 건물 가치의 증가분 중 피고 Y의 건물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
구를 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본문과 같이 판시하였다.

150) 독일 민법 제822조 (제3자의 반환의무) 수령자가 취득한 것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출연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령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하는 한도에서, 제3자는 부당이득청구권자로부터 법
적 원인 없이 출연을 받은 경우에 준하여 반환의무를 진다.

151) 민법주해[ⅩⅦ]/양창수, 571면.
152) 정대익, 앞의 논문(2004A), 274-2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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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상계적상과 같은 항변 사유를 상실하고 수익자의 무자력 
위험을 떠안게 된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153) 수취은행이 상계한 경우에도 지
급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반환청구가 허용된다면, 수취은행은 상계로 인하여 자신의 
수취인에 대한 반대 채권을 상실한 채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154)을 행
사할 수밖에 없어 수취인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민법 제747조 제2항
이 회피하고자 하였던 바로 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6. 수취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보호 

가. 두 가지 접근방법

대가관계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은 원칙적으로 착오 송금된 금액에 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착오 송금을 한 지급인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을 취득하는데, 이 때 위 예금채권은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최종적인 담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지급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
칙적으로 일반 채권에 불과하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을 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급인은 다른 채권
자들과 함께 안분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위 예금채권은 본래 지급인
의 단순한 실수로 인하여 그의 재산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당초 수취인의 채권자들이 
예상했던 책임재산은 아니어서 이러한 결과는 부당한 면이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지급인 보호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 방안은 입금기장거절권을 행사하여 처음부터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
립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을 무력화
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다른 채권보
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지급인을 보호하려는 방안이다.

나. 입금기장거절권에 의한 보호방법

1) 입금기장거절권과 착오 송금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착오 송금이 이루어진 뒤에 입금기장거절권이 행사되면 착오 송금액에 관한 예금
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고, 수취은행은 착오 송금액에 관한 입
금기장을 말소할 수 있다. 그런데 착오 송금액에 관하여 입금기장거절권이 행사되어 
입금기장이 말소되기 전에 수취인의 채권자가 해당 계좌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
을 한 경우에 강제집행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53) 김형석, 앞의 논문, 296-297면.
154) 지급인에게 착오 송금액을 반환한 수취은행은 그로 인하여 지급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

하게 된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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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절차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자면,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이 존
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압류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하는 등으로 강제집행 절차 
내에서 다툴 수는 없지만,155) 집행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전부금 
소송이나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피전부채권이나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주장을 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156)

다만 입금기장거절권의 행사가 압류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과를 수취인의 압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에 대한 압류에는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157) 입금기장거절권은 피압류채권인 
예금채권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가 아니라 그 발생원인인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추상적 채무약속 계약관계에 변경을 가하는 별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입금기장
거절권을 압류명령에 위반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입금기장거절
권으로 수취인의 압류 채권자와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근본적 이유는 지급
인의 송금으로 인하여 수취인이 취득하게 되는 예금채권이 입금기장거절권의 성립 
가능성을 필연적 속성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임대차
보증금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158) 

2) 착오 송금과 압류의 선후 관계

착오 송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수취인의 채권자가 해당 계좌를 압류한 경우는 
좀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논의의 전제로서 특정 계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장래 입금될 금액에도 미
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현재의 판례159)와 통설160)은 일정한 요건 하에 이

155) 대법원 1992. 4. 15.자 92마213 결정(전부명령의 경우) ; 대법원 1998. 8. 31.자 98마1535, 1536 
결정(추심명령의 경우).

156) 윤경, “무효인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대한 구제방법”, 민사집행법연구 제1권, 한국사법행정학
회(2005), 244면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588 판결. 위 판결은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자체가 무효라면 이에 기한 전부명령 역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한편 이와 같은 무효
는 압류 및 전부명령도 하나의 재판인 이상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다만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뜻의 무효라고 보아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 청구에 대
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157)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158)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905 판결. 위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

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관
계 종료 후 그 목적물이 명도되기까지 사이에 발생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
부명령이 유효하다”고 판시한다.

159)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참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
한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실제 압류가 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압류명령 상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의하여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
채권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관한 상세한 평석으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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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긍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수취인의 채권자가 해당 계좌를 압류하면서 명시적
으로 장래 입금될 금액까지 압류할 채권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 후에 착오로 송금
된 금액에 대하여도 일단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착오 송금 이전에 이미 압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시한다면 압류 
이후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 대한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금기장거절권이 부정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입금기장거절권은 수취인의 압류 채권자와 
같은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압류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설사 그것
이 입금기장거절권의 행사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이라도 압류의 효
력이 미친다’는 점에 대한 채권자의 신뢰는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입금기장거절권이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채권자의 신뢰
는 보호 가치가 있다. 이는 입금기장거절권의 실효라는 법리로 구현되어 있으며, 예
금채권이 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입금기장거절권이 실효되지 않음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착오 송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수취인의 채권자가 해당 계좌를 압류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입금기장거절권의 행사에 의하여 착오 송금액에 대한 압류는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게 된다.

3) 구체적인 법률관계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입금기장거절권이 행사되었음에도 수취인의 채권자가 착오
로 송금된 금액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취은행은 비록 집행 절차 
내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는 없지만, 뒤따르는 추심금 소송이나 전부금 소송에서 입
금기장거절권의 행사에 의하여 피추심채권이나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는 점을 주장하여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만약 수취은행이 수취인의 채권자에게 
착오로 송금된 금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수취은행이 입금기장거절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음을 알면서도 지급한 경우라
면 민법 제742조의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고, 수취
은행은 착오 송금과 관련하여 지급은행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결
국 위 지급액은 수취은행의 손실로 확정될 것이다. 한편 지급인은 입금기장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지급은행에 대하여 착오 송금액에 관한 재입금기장을 청구하거나 지급
은행으로부터 수취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

다. 지급인의 채권에 대한 우월적 지위 인정에 의한 보호방법

경환, 2011, 344-364면.
160)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ⅩⅤ], 박영사(1997), 6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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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가지 방법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다른 채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지
급인을 보호하려는 방안은 다시 수취인이 착오 송금으로 취득한 예금채권을 수취인
의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려는 입장과 단순히 지급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려는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급인으로서는 전자의 경우 집행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도산절차에서
는 환취권의 행사)를 제기하고, 후자의 경우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
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한 뒤에는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될 것이다.161) 아래에서 위 두 가지 방향
의 논의들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책임재산으로부터의 배제

이에 관한 국내의 논의는 일본에서의 논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일
본의 논의를 먼저 소개한 뒤 국내의 학설과 판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가) 일본에서의 논의

수취인이 착오 송금액에 관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을 책임재산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본의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뉜다. 부정설은 지급인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자로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아야 한다
는 입장이다.162) 긍정설은 그 논거에 따라 세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다. 1설은 지
급인이 이체한 금원과 수취인이 취득한 예금채권은 가치적인 의미에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지급인은 가치소유권자로서 환취권이나 제3자이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63) 2설은 지급인이 예금채권 중 착오 송금된 부분에 관하여 선취특권과 
유사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제3자이의의 소의 요건인 ‘양도를 방해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본다.164) 3설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지만 수취인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고, 수취인의 채권자도 위 예금채권을 수취인의 책임재산으로 기대할 수 없다
고 주장한다.165)

161)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162) 小笠原浄二 外,“座談會-誤振込と預金の成否をめぐる諸問題”, 「金融法務事情」, 1455號, 金融財政

事情硏究會(1996), 26面.
163) 四宮和夫, “物權的價値返還請求權について ― 金錢の物權法的一側面”, 「私法學の新たな展開」(我

妻榮 追悼 論文集), 有斐閣(1975), 200-201面. 
164) 森田宏樹, “振込取引の法的構造”, 「金融取引と民法法理」(中田裕康, 道垣內弘人 編), 有斐閣

(2000), 186面 이하 및 187面 각주 88에 인용된 논자들 참고. 
165) 藤田祥子, 前揭論文, 66面. 위 견해는 착오 송금을 받은 수취인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수취인

을 실질적으로 무권리자로 보아 수취인의 예금반환 청구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한 最高裁判所 2003. 
3. 12. 決定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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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는 지급인에 의한 착오 송금이 이루어진 후 수취인의 채권자가 수
취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자 지급인이 수취인의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인관계불요설을 전제로 지급인의 제3자이의의 소에 대한 부
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66)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지급이
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체에 의해서 수취
인이 지급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했을 때에는 지급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동
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질 뿐 예금채권의 양도를 방해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지급인의 제3자이의의 소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일본 최고재판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취인의 예금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167) 

나) 국내의 논의

지급인이 착오 송금된 예금채권에 관하여 수취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언제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는 없는 듯하다. 다만 수취인이 입금기장거
절권을 행사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3자이
의의 소가 허용된다고 보는 견해168)가 있다. 즉 이러한 경우 지급인은 지급은행에 
대하여, 그리고 대위의 방식을 통해 수취은행에 대해서도 이체 금액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소유가 아닌 동산에 대한 채권적 반환청구권자와 마찬가지
로169) 착오 송금액의 ‘사실상’ 귀속자인 지급인의 제3자이의의 소 제기가 허용된다
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부정설은 착오 송금의 경우에도 수취인의 예금채권의 성립
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수취인의 채권자의 압류도 인정하는 이상 해석론만으로는 
지급인이 수취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인정하는 등 
수취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우선적 권리를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한
다.170) 장부상 금전(Buchgeld)과 같은 가치에 대한 소유권 개념을 인정하기 어렵다

166) 最高裁判所 1996. 4. 26. 判決(民集 50卷 5號 1267面). 위 판결의 원심 법원인 동경고등재판소는 
원인관계필요설을 취하여 대가관계가 없는 위 사건에서는 수취인의 예금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위 착오 송금에 관련되는 금원의 가치는 실질적으로는 지급인에게 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외관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에 의하여 이것이 마치 수취인
의 책임재산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으므로, 지급인은 가치의 실질적 귀속자의 지위에 
기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167) 最高裁判所 2000. 10. 10. 判決.
168) 김상중, 앞의 논문, 259-261면.
169) 대법원은 집행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닌 동산인 사안에서 제3자가 비록 목적물의 소유자는 아

니더라도 집행채무자에게 계약관계에 따라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한도에
서는 제3자이의의 소를 인정하였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170) 김상호, 앞의 논문, 265면; 오흥록, 앞의 논문, 121-122면; 김창모, 앞의 논문, 468-470면. 다만, 
위 견해는 원인관계필요설을 취할 경우, 수취인의 채권자가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그 효력은 없지만, 지급인은 마치 유효한 것처럼 보이는 압류
의 외관에 의하여 ‘수취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행사에 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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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역시 부정설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171)

대법원은 2006년 원인관계불요설의 입장에서 착오로 이체된 금액에 관하여도 수취
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한다고 봄으로써 위 예금채권의 권리자가 지급인이라는 해
석172)을 거부하고 위 예금채권의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한 지급인의 제3자이의의 소
를 배척하였다.173) 나아가 대법원은 후속 판결174)에서 다음과 같은 판시를 통하여 
이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
체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
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
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검토

착오 송금 사안과 같이 대가관계가 흠결된 경우에도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하
고 지급인은 단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따
라서, 지급인은 단지 수취인의 일반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하여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급인이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
행절차에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되는 여러 견해들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우선, 일본의 일
부 학자들이 지급인의 제3자이의의 소를 긍정하는 논거로 원용하는 가치소유권 내지 
가치반환청구권의 개념은 영미법상의 물권적 추급권(tracing) 법리175)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채권·물권을 엄격하게 준별하면서 물권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 하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이론이라고 생각된다.176) 선취특권 유사의 우선적 권

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東京高等裁判所 
1991. 11. 28. 判決을 인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9. 선고 2007나1196 판결을 비판한다.

171) 김지희, 앞의 논문, 138면; 최준규, 앞의 논문, 102면 이하도 같은 취지이다.
172) 제1심 판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3. 11. 6. 선고 2003가단2461 판결)의 판단이다.
173)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174)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위 판결의 원심 법원은 착오 송금액에 관하여 수

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채권‧채무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해
석론을 전개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30. 선고 2009나10347 판결) 이는 대법원에 의하여 
배척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른 사건에서도 유사한 해석론을 전개하였고(2009. 2. 19. 선고 
2008가단161254 판결), 이는 항소심에서도 인용되었으나, 대법원은 지급인이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
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역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09. 12. 10. 선
고 2009다69746 판결)

175) 영미 부당이득 제도는 일반적으로 대인적 청구권을 발생시킬 뿐이지만 특별한 경우 물권적 청구
권, 즉 추급권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착오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할 수 있다
(Chase Manhattan Bank NA v. Israel-British Bank. Ltd; 최준규, 앞의 논문, 159-161면; 김진
우, “신탁 재산의 특수성”, 법조 제553호, 법조협회(2002), 218면 이하).

176) 오흥록, 앞의 논문, 121면;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Ⅴ], 박영사(1992), 228-229면(양창수 집필
부분)은, 가치반환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선의의 채권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강제집행법이나 파산
법의 원칙을 별다른 이유 없이 무너뜨리는 것이 되며, 가치반환청구가 허용되는 경우와 부인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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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인정하려는 견해 역시 명문의 규정도 없이 해석으로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서 거래의 안전을 해하므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수취인의 예금채권 행사가 권
리남용임을 전제로 위 예금채권은 수취인의 책임재산으로 기대될 수 없다는 견해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률적 논거가 미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하
급심 판결이 채택한 논리, 즉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하지만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예금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여 위 예금채권에 압류의 효력
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도 이와 유사한 논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채권의 존재 여부를 상대화하여 분열적 사고를 강요할 만큼의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

3) 우선변제권의 부여

가) 학설과 판례

지급인에게 수취인의 채권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지급인
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에 관한 견해의 대립 양상
은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수취인의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배제할 것인지 
여부의 경우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예컨대, 선취특권 유사의 우선적 권리를 인정
하자는 견해는 사실 우선변제권 부여 여부와 관련되어 주장되는 편이 보다 자연스럽
고, 지급인 역시 여타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배당을 받아야 한
다는 주장은 바로 우선변제권 부정설의 논거로 활용된다.

한편, 일본에는 입법론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견해177)도 있다. 이에 따르
면, 해석론으로서 우선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발상은 택하기 어렵고, 은행의 이체 관
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계약적 방법에 의해서 자금이체제도 내에서 지급인의 우선권
을 인정하자고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우리 민법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
론178)도 있다. 우리 민법의 체계가 채권과 물권의 엄격한 준별 및 물권법정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점, 다른 법률관계와의 형평 및 법질서를 고려한다면 착오 이체
의 경우 지급인이 무자력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공평에 부합하는 점, 
지급인의 권리에 우선변제효를 인정할 경우, 지급인의 지급지시 과정에서의 주의의 
정도가 감소하여 착오 이체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수취인이 지급인과 통모
하여 착오 이체로 가장할 유인이 생기게 되는 등179) 법경제학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우와의 경계 설정에 뚜렷한 합리성을 발견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한다; 대법원 역시 “갑이 원고 회사
의 판매대금 등을 빼돌려 은행의 비밀 예금구좌에 예금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현금화하여 그 예금통
장과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 예금이나 현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가치소유권의 개념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177) 森田宏樹, 前揭論文, 189面 이하.
178) 오흥록, 앞의 논문, 122-126면.
179) 실제로 판례 중에는 지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착오 송금이라고 거짓 주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존재한다(서울고등법원 2006. 9. 22. 선고 2006나6371 판결.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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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대법원은 지급인인 원고가 착오 송금액에 관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배당재원으로 

한 배당절차에서 선순위자로서 전액을 배당받은 국세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국세채권이 원고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면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180) 이는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나) 검토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채권에 불과하므로,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일본에서 주장되는 것처
럼 지급이체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에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
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약 당사자 이외
의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181) 

7. 글을 맺으며

오늘날 화폐나 어음·수표 못지않게 중요한 지급결제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자금이
체제도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험도 안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착오 
송금의 사안이다. 판례는 착오 송금의 사안에서도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지
급인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 자신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 뿐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
이득반환청구에 의한 해결은 지급인이 홀로 수취인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는 점에서 지급인 보호에 불충분하다. 특히, 착오 송금된 금액에 관한 예금채권에 대
하여 상계를 한 수취은행이나 강제집행을 한 수취인의 채권자들이 사실상 지급인으
로부터 유래한 재산으로부터 자신들의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는 상황은 정의 관념상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 

지급이체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의 기본적 입장은 자금이체제도의 목적과 현실은 
물론 지시삼각관계에 관한 부당이득 법리의 측면에서도 쉽사리 포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지급인 보호를 위하여 판례의 기본적 법리와 양립 가능한 부
가적인 법적 수단이 강구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판례는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이러한 접근 방법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
였다. 그러나, 상계권 남용의 법리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지급인의 보호에
는 큰 실익이 없다. 본고는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입금기장거절권의 

180)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181) 森田宏樹, 前揭論文, 191面은 수취인의 일반채권자는 수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이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지급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약관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그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누가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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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도입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의 성립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
써 지급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입금기장거절권의 법리는 법이론적인 면에
서도 우리 민법상 충분히 허용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자금이체제도의 현실의 측면
에서도 별다른 문제없이 적용될 수 있다. 입금기장거절권은 수취은행의 상계로부터 
지급인을 보다 충실히 보호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취인의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으로부터 지급인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비록 
입금기장거절권의 행사 여부가 권리자인 수취인의 의사에 달려 있다는 한계가 존재
하기는 하지만, 수취인이 무자력인 경우 지급인이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오히려 위와 같은 한계는 입금기장거절권의 법리가 자금이체제도의 안정적 운
영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다.



- 153 -

[국내 문헌]

단행본 및 주석서

김형배, 사무관리·부당이득, 박영사(2003)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 법, 박영사(2007)
정동윤, 어음․수표법, 법문사(2004)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 홍문사(2006)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Ⅴ], 박영사(1992)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ⅩⅤ], 박영사(1997)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ⅩⅦ], 박영사(2005)

논문

강위두,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0권 제1
호(1999)

고영태, “원인관계 없이 이루어진 지급이체의 법률관계”, 판례연구 제21집, 부산판
례연구회(2010)

김남한, “전자자금거래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은행거래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1992)

김상중, “송금인의 수취인 착오로 이루어진 계좌이체에 따른 반환관계”, 고려법학 
제55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2009)

김상호, “착오송금시 수취은행의 상계권 제한”, 재판과 판례 제20집, 대구판례연구
회(2011)

김재형, “2010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0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김지희, “착오송금과 상계”, 재판실무연구 2010-II, 서울남부지방법원(2010)
김진우, “신탁 재산의 특수성”, 법조 제553호, 법조협회(2002)
김창모, “착오로 수취인을 잘못 지정하여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경우 예금채권이 성

립하는지 여부”, 민사판례연구 제31권, 박영사(2009)
김형석, “지급지시·급부관계·부당이득”,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3호(2006)
문형배, "편취 또는 횡령한 금전에 의한 변제와 변제수령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 「판례연구」 제17집, 부산
판례연구회(2006)



- 154 -

박세민, "삼각관계상의 부당이득 : 지시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
교(2007)

박세민, “부당이득법상의 인과관계와 법률상 원인 -「편취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예시로 -”, 민사법학 제41호, 한국민사법학회(2008)

양창수, “일반부당이득법의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1987)
양창수, “금전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의무 –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문제 서설 

-”,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4호(2002)
오영준,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시 수취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상계의 가부 - 대상

판결 :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 「BFL」 제43호, 서울대
학교 금융법센터(2010)

오흥록, "지급인의 수취인 착오에 의한 지급이체시의 제반 법률문제의 해결 - 특히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2009)

윤경, “무효인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대한 구제방법”, 민사집행법연구 제1권, 
한국사법행정학회(2005)

윤진수, “2007년도 주요 민법 판례 회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1호(2008)
이상용, “착오 송금의 법률관계와 착오 송금인의 구제 수단”, 석사학위 논문, 고려

대학교(2013)
이상용, “지급이체의 법률관계”, 충남대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2017)
이용박, “부당이득의 보충성 – 문제점과 개정방안 -”, 비교사법 제10권 제3호, 한

국비교사법학회(2003)
이혜리, “계약교섭결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2012)
정경영, “자금이체제도의 법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1994)
정경영, “착오에 의한 자금이체거래와 지급인의 권리”, 성균관법학 제21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2009)
정대익, “타인의 계좌 또는 지정하지 않는 수취인 계좌로 이루어진 지급이체의 법

률문제 – 대구지법 판결(2004. 1. 28. 선고 2003나10191 판결)에 대한 평
석을 겸하여”, 비교사법 제11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2004) / 정대익
(2004A)

정대익, “지급이체의 법률관계 –원인관계를 중심으로 한 독일법의 비교법적 분석
-”, 상사판례연구 제17집, 한국상사판례학회(2004) / 정대익(2004B) 

정태륜, "전용물소권에 관한 일고찰", 비교사법 제9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2)



- 155 -

제철웅,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고시계」 제52권 제3호, 국가고시학회
(2007)

천진호, "타인 명의 예금 인출행위의 형사책임", 저스티스 제82호, 한국법학원(2004)
최재혁, “착오 자금이체(착오송금)와 수취은행의 상계권행사(대상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재판실무연구 제4권, 수원지방법
원(2011)

최준규, “금전의 이동과 물권적 청구권”, 법조 제638호, 법조협회(2009)

기타 자료

금융위원회 1918. 9. 18. 보도자료 “착오송금 현장 간담회 개최 및 구제방안 발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의 소리｣ 2015-01호

[해외 문헌]

일본

四宮和夫, 「事務管理․不當利得․不法行爲(上卷)」, 靑林書院(1981)
我妻榮, 「債權各論 下卷一(民法講義 V4)」, 岩波書店(1972)
岡本雅弘, “誤振込と被任向銀行による相殺(下)”, 「金融法務事情」 1752號, 金融財政事

情硏究會(2005)
小笠原浄二 外, “座談會-誤振込と預金の成否をめぐる諸問題”, 「金融法務事情」 1455

號, 金融財政事情硏究會(1996)
鎌形史子, “振込依賴人が振込先を誤つて振込依賴をし, これに基つ%受取人の預金口座に

誤振込金が入金記帳された場合に、振込依賴人か, 被任向銀行に對し, 振込金
相當額の不當利得返還請求をすることの可否”, 「銀行法務21」 649號, 經濟法
令硏究會(2005)

木南敦, “誤った振込と預金の成否”, 「金融法務事情」 1304號, 金融去來事情硏究會
(1991)

栗原由紀子, “誤振込された預金と受取人に對する貸付債權を相殺した被任向銀行が, 振
込依賴人に對して不當利得返還義務を負うとされた事例”, 「銀行法務21」 662號, 
民法判例硏究會(2006)

四宮和夫, “物權的價値返還請求權につ�て ― 金錢の物權法的一側面”, 「私法學の新
たな展開」(我妻榮 追悼 論文集), 有斐閣(1975)



- 156 -

柴崎暁, “銀行が受取人の銀行口座に誤振込みされた預金について受取人に對する貸付債
權をもつて相殺したことにより振込依賴人に對して誤振込金相當額の不當利得返還

義務を負うとされた事例”, 「金融·商事判例」 1241號, 經濟法令硏究會(2006)
関沢正彦, “組戻承諾が取れない場合の被任向銀行の誤振込金による預金相殺と不當利

得”, 「金融法務事情」 1755號, 金融財政事情硏究會(2005)
藤田祥子, “誤振込された預金の被任向銀行による貸付債權との相殺”, 「法學硏究」 79卷

10號, 慶應義塾大學(2006)
本多正樹, “誤振込と被任向銀行の相殺(下)”, 「金融法務事情」 1734號, 金融財政事情

硏究會, (2005B)
牧山市治, “金融判例硏究會報告-銀行による貸付債權と誤振込金に��る預金との相殺が

不當利得となるとされた事例”, 「金融法務事情」 1770號, 金融財政事情硏究會
(2006)

牧山市治, “振込の原因となる法律關係が存在しない場合に�る振입に��る普通預今契
約の成否”, 「金融法務事情」 1467號, 金融財政事情硏究會(1996)

松岡久和, “銀行が受取人の銀行口座に誤振込された預金について受取人に對する貸付債
權をもつて相殺すること�正義·公平の觀念に照らして無效とされた事例”, 「金融法
務事情」 1748號, 金融財政事情硏究會(2005)

松岡久和, “受取人を誤記した誤振込による預金契約の成否”, 「ジユリスト」 1113號, 有斐
閣(1997)

松本貞夫=小笠原淨二=三田悅男, "振込規定ひな型の逐條解說", 「金融法務事情」 1410
號, 金融財政事情硏究會(1995)

森田宏樹, “振込取引の法的構造”, 「金融取引と民法法理」(中田裕康, 道垣內弘人 編), 
有斐閣(2000)

山田誠一, “誤つた資金移動取引と不當利得(下)”, 「金融法務事情」 1325號, 金融財政
事情硏究會(1992)

독일

Bydlinski, Peter, Zivilrechtsfragen bei Zahlung auf ein nicht autorisiertes 
Gläubigerkonto, Österreichisches Bankarchiv, 1995

Canaris, Claus-Wilhelm, Bankvertragsrecht(3. Aufl.), 1988
Flume, Werner, Zum Bereicherungsausgleich bei Zahlungen in 

Drei-Positionen -Verhältnissen,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 157 -

1991
Häuser, Franz, Zurückweisungsrecht gegen eine "aufgedrängte Gutschrift" 

nur bei fehlendem Valutaverhältnis - Eine Besprechung des 
Urteils des Bundesgerichtshofs vom 6. 12. 1994,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1995

Häuser, Franz in : Münchener Kommentar zum Handelsgesetzbuch(2. 
Aufl.), 2009

Köndgen, Johannes, Die Entwicklung des privaten Bankrechts in den 
Jahren 1992-19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1996

Kupisch, Berthold, Die Versionsklage : Ihre Entwicklung von der 
gemeinrechtlichen Theorie des 17. Jahrhunderts bis zum 
Österreichischen Allgemeinen Bürgerlichen Gesetzbuch, 1965

Larenz, Karl und Claus Wilhelm Canaris,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 2, Besonderer Teil(13. Aufl.), 1994 

Larenz, Karl. Allgemeiner Teil des Deutschen Bürgerlichen Rechts(6. 
Aufl.), 1983

Lieb, Manfred in :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 
Band. 5. Schuldrecht, Besonderer Teil Ⅲ : §§ 705-853(4. Aufl.), 
2004 

Meder, Stephan, Stillschweigende Annahme der Kontogutschrift und 
Verwahrungsvorbehalt, 1999.

Medicus, Dieter, Burgerliches Recht(18.Aufl.), 1999
Pilz, Hubert. Richterliche Vertragsergänzung und Vertragesbänderung, 

Diss. 1963
Schlegelberger, Wolfgang Hefermehl, Handelsgesetzbuch(5. Aufl), Band 4, 

1976
Schwintowski, Hans-Peter and Frank A. Schäfer, Bankrecht, Commercial 

Banking - Investment Banking, 1997 
Staudinger, Julius von – Lorenz, Werner, Kommentar zum BGB 2. Buch, 

Recht der Schuldverhaltnis, §§812-822, 1999 
Zweigert, Konrad und Hein Kötz, Einführung in die Rechtsvergleichung, 

Band 2(2. Aufl), 1984 



- 158 -

미국

The American Law Institute(ALI),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 UCC Official Text(11th). West Publishing Co, 
1989



토  론

【제2주제】

정영수

연세대학교 교수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161 -

착오송금인의 보호방안 

토론문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문은 의도하지 않은 수취인에 대해서 자금을 이체한 지급인(i.e. 착오송금인)을 보
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리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 보편화되면서 착오송금의 발생 빈도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최근 감독당국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착오송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호제도를 활용하기 시
작하였습니다. 이런 방안은 공평의 관념에 기한 일종의 정책적, 입법적 해결방안에 불
과하므로 발표문에서와 같이 관련 당사자들의 사법적 법률관계에 따른 완결적인 법리
를 만들 필요성이 여전히 큽니다. 

착오송금시 수취인의 송금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생겨나더라도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송금인 보호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발표문의 논지
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판례법리는 상계권의 남용을 인정함으로써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고 반환을 승낙하는 이상 송금인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상계권 남용 법리는 어디까지나 상계적상을 인
정한 다음 수취인의 주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상계의 효력을 부정할지 정하는 
것이라, 수취인의 예금채권 성부를 좌우하는 입금기장 거절권을 인정하는 것이 송금
인의 두터운 보호에는 유리하다는 발표문의 논지에 공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 입금기장 거절권의 경우 그 긍정설과 부정설이 결정적으로 나뉘는 지점, 즉 수취
은행과 수취은행의 계약 내용으로 명문화 되지는 않았지만 강요된 부당이득 상태 발
생시에는 수취인이 이를 수취하지 않을 권리를 ‘해석상’ 도출할 수 있다는 결론을 일
괄적으로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주로 약관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예금거래 
계약에서 송금인이라는 제3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계좌개설인(수취인)이 계좌개설
은행(수취은행)에 대해서 갖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권리관계를 명문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이러한 불명확함을 해결하
기 위해서 입금기장 거절권을 명문화하거나 약관의 내용으로 명시하는 식의 해결방안
을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현재 예금계약의 해석을 통해서도 도출될 수 있는 법리
로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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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착오송금인 보호를 위해서는 아예 수취인에게 송금인에 대한 신탁의 
수탁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준·한민, 금
융거래와 법, 제3판, 박영사 (2023), 46-47쪽)]. 이러한 견해에 따르더라도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신탁법상 신탁의 설정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수취인은 
수취은행과의 관계에서는 예금의 소유자에 준하는 지위가 있지만, 그것을 소비할 경
우에는 횡령의 죄책을 지므로 사실상 수탁자의 지위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신탁관
계로 구성할 경우에는 상계의 제한에 대해서도 신탁법 제25조 제1항을 원용할 수 있
습니다.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고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한 채무
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상계를 하고자 하는 제3자
가 선의, 무과실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취인이 수탁자에 준하여 송금인
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입금기
장거절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예금 계약의 해석상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
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의 착오이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법적인 해결 
방안에 관해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
9789 판결은 비트코인의 착오이체에 대하여 배임죄 성립은 부정하면서, “가상자산을 
이에 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원인 불명으로 재산
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
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사법적 관점에서 이러한 경우에도 화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등에 관한 쟁점이 추가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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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공사의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 착오송금인으로부터부당이득반환채권매입

• 지원대상은 2021년 7월 6일이후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이하 (다만, 2023년 1월 1일이후발
생한 1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도가능)

• 대부분(62%)이 100만원미만

• 1천만원초과는 0.9%
• 은행에서은행계좌로의송금이 65.1%

1

착오송금인의보호방안

토론

정영수교수(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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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실제회수된금액에서우편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인지대, 송달료등비용, 인건비등을차감
한잔액을송금인에게반환

• 자진반환 95%/지급명령 4%
• 자진반환/지급명령지급률

• 10만원 86%/82%,
• 100만원 95%/91%, 
• 1,000만원 96%/92%로추정

• 자진반환/지급명령평균소요기간
• 41.5일/148.5일

 출처: [보도자료 20230817] 예금보험공사 ‘잘못보낸돈되찾기서비스(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2년간의성과

< http://www.kdic.or.kr>

3

착오송금의원인

• 계좌번호를잘못입력한경우가 65.9%,
• 저장되어있는동명이인이나비슷한성명으로
잘못보낸경우가 16.4%,

• 최근·자주이체목록에서잘못선택한경우가
14.3%,

• 법인의경우, 퇴사자·과거거래처등으로잘못보
낸경우가법인착오송금중 34.4%로개인에비
해수취인혼동의비중이높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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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특정을위한금융거래정보필요

• 원고→법원: 소장및사실조회신청서제출

• 법원→수취은행: 제출명령
• 수취은행→법원: 금융거래정보회신

• 원고: 수취인의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
폰번호확인후연락

• 수취인이은행에착오송금반환동의하면해결
은행고객센터의연락을받아도보이스피싱이나광
고전화로보고수신거절하여반환동의가지연되는
경우가많다고함

5

송금의뢰인의지급명령신청

• 연락처송금등수취인정보(이름과주민등록번
호등)를확인할수없는경우는앞에서본반환
지원대상에서제외

• 송금의뢰인이지급명령을신청하려면수취인(상
대방)의주소등인적사항을정확히파악해야함

• 만약수취인의인적사항을정확히파악하면, 다
른분쟁과달리쟁점이될만한사안이없기때문
에이의신청을통해소송으로이행될가능성은
적은편이라고할수도있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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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대금과지급

• 가계약금 5,000,000원이아니라, 50,000,000원송
금(입출금거래내역)

• 원고의회계담당직원의실수
• 피고의자금담당직원에게즉시통보
• 피고의대표이사가원고의자금담당직원에게
위과지급금원을반환하겠다고함(통화녹음)

• 그런데피고는원고에게위돈을반환하지않음
• 청구인용(무변론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가단240465 판결

7

송금의뢰인의주장·증명책임

• 수취은행은이익을얻은것이없으므로수취은행에
대하여는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취득하지아니한
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 부당이득의반환을구하는자는급부행위의원인이
된사실의존재와함께그사유가무효, 취소, 해제등
으로소멸되어법률상원인이없게되었음을주장·증
명하여야하고,급부행위의원인이될만한사유가
처음부터없었음을이유로하는이른바착오송금과
같은경우에는착오로송금하였다는점등을주장·증
명하여야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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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은행의상계허용

• 송금의뢰인이착오송금(20,682,920원)을주장하더라
도,수취인이착오송금사실을인정하거나수취은행
에그반환을승낙하였다고볼수없는경우, 수취은
행의상계허용(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다
256481 판결)

• 착오송금(216,596,908원)전이미수취인의다른채
권자들에의한압류·추심명령등이내려져있었고, 
‘압류채권의표시’에 ‘장래예금채권도포함한다’는
취지가명시되어있었던사안에서수취은행의상계
허용(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9

수취인을잘못지정

• 원고의직원이 65,680,000원을 B의예금계좌에송금하여야함에도착오로 A의예금계좌에잘못송금

• 원고는피고은행에반환을요구하였으나거부당함

• A가피고은행에출석하여금원의반환에대하여이의가없다는취지의확인서를피고은행에작성·제출

• 원고는피고은행에반환을요구하였으나거부당함

• 원고는 A의피고은행에대한예금채권중위금원에관하여채권가압류결정을받고, A를상대로부당이
득금반환소송을제기하여, 승소판결을받은후, 위판결정본에기하여위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받았고, 그후위전부명령은피고에게송달

• 그런데피고은행이위착오송금전에 A에대하여취득한채권을자동채권으로하여위금원상당의예금
채권과상계

• 원고는피고은행을상대로전부금청구의소를제기

• 수취은행이선의인상태에서수취인의예금채권을담보로대출을하여그자동채권을취득한것이라거
나그예금채권이이미제3자에의하여압류되었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으면, 신의칙위반또는상계
권남용에해당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원고청구를기각한원심판결을파기

• 환송심에서원고승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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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의채권자에의한강제집행에서
송금인의제3자이의의소허용여부

• 제3자이의의소는등기청구권을포함하여모든재산권을대상으로하는집행에대하여적용되는것이므
로금전채권에대하여압류및추심명령이있은경우에집행채무자아닌제3자가자신이진정한채권자
로서자신의채권의행사에있어압류등으로인하여사실상장애를받았다면그채권이자기에게귀속한
다고주장하여집행채권자에대하여제3자이의의소를제기할수있음(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참조)

• 강제집행이소정의외관을기준으로하여행하여지는이상채무자의책임재산이외의물건에대하여집
행행위가있더라도당연히위법이되는것은아니므로실질적으로부당한집행에의하여권리침해를받
은제3자를구제할목적으로인정되는제도임

• 제3자이의의소에서법원은제3자의소유권에대한존부를반드시확정해야하는것은아니고제3자에
게집행이의권이있는지여부를판단하면충분함(대법원 1959. 11. 12. 선고 4292민상296 판결등참조)

• 착오송금인으로서는수취인에대한착오로제3자앞으로송금하였음이명백하고, 수취인또한착오로
인한송금을인정하여계좌이체된금원에대한권리를명시적으로거부하고, 이를다른예금채권과혼일
하지아니하여계좌이체된금원에대한특정이유지되는때에, 수취인의의사와관련없이이해관계를
맺는제3자가있는경우, 예를들어수취인의계좌에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받은제3자가있는경우에
는이러한제3자와의관계에있어서는위와같이잘못입금된금원에대하여는수취인과수취은행사이
의예금채권채무관계를인정하지않고집행을불허하는것이착오송금인의보호에적합하다고생각
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가단161254 판결참조)

11

수취인의채권자에의한강제집행

• 이체의뢰인과수취인사이에계좌이체의원인이되는법률
관계가존재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 계좌이체에의하여
수취인이계좌이체금액상당의예금채권을취득한때에는, 
이체의뢰인은수취인에대하여위금액의부당이득반환청
구권을가지게되는것에그치고, 위예금채권의양도를저
지할권리를취득하는것은아니므로, 수취인의채권자가
행한위예금채권에대한강제집행의불허를구할수는없
다고할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
결).
원고가착오로수취인을잘못지정하여이체하였고, 피고도이
에대한권리를거부하고있으며, 추심채권자인피고외에는달
리이해관계를맺고있는자가없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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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3

질문

• 발표자께서는입금기장거절권의법리를도입하여
착오송금인을보호할수있다고주장하셨는데, 

• 수취인보호를위한이론을착오송금인의보호방안
으로활용하기에어색한것은아닌지요? 

• 그행사여부가수취인의의사에달려있다고보면,
수취인이반환을거부하는경우에는입금기장거절
권의행사도기대하기어려운것은아닌지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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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목적과 범위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펜데믹은 전 세계 경제의 각 영역에서 디지털전환을 가속
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지급결제분야에서 현금을 대체한 전자지급수단에 의
한 비대면거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음

지급결제 분야의 비대면거래 증가는 상대적으로 현금(지폐, 동전) 형태로만 존재하던 법화의 활용
성을 크게 약화시켰고, 이는 통화당국으로 하여금 법화의 한 형태인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의
창설 필요성을 각인시키게 되었음

한국은행(2023.4)이 공개한 다음의 간편결제 관련 통계는 코로나 시기 우리나라에서 전자지
급수단에 의한 비대면거래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현금의 이용비중이 줄어들어 이른바, 
“현금없는 사회”로 꾸준히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3

논의의 목적과 범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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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유로규정(DER)안 개관

2

논의의 목적 및 범위

한편, EU집행위원회는 2023. 6. 28 유럽판 CBDC규제인 디지털유로규정(Digital 
Euro Regulation: DER)안을 공개하였음

이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이 한국판 CBDC를 설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정비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이에, 이번 논의에서는 EU집행위원회가 제시한 DER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
써 향후 한국판 CBDC의 제도화 시 어떤 쟁점을 입법화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
한 함의를 찾아보고자 함

이상의 논의 범위를 염두에 두고, 아래에서는
우선, DER안을 개관하고,

다음으로 DER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한 후 관련 함의를 도출하기로 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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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디지털유로의 도입 시 기대효과와 한계(문제점)

기대효과

• 역내주권통화로서의지

위및역외통화패권제고

• 디지털거래를통한유럽

디지털단일시장활성화

및금융포용성제공

• 중앙은행이보장하는화

폐안정성

한계(문제점)

• 디지털소외문제

• 개인정보및보안문제

• ‘디지털런’문제

자료: 이소희/김호(2022)의서술을요약

DER(Digital Euro Regulation)안은 유럽판 CBDC인 ‘디지털유로’의 창설과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최초의 규범적 시도이며, 강제통용력의 부여를
통한 법화로서의 지위를 규정하는 등 다양한 법적 장치를 두고 있음

DER안 제1조는 유로화를 기술변화에 적응시키고 단일통화로서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디
지털유로를 창설하고, 특히 디지털유로의 법적 지위, 유통, 사용 및 필수적인 기술적 특징을
규정한다고 그 목적을 규정

법화(legal tender)의 개념이 디지털유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DER안도 법화와 관련한 쟁점을 가장 먼저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강제통용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금과 달리 디지털유로를 수용하
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보다 확대 규정하여 법적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음

EU집행위원회는 ‘단일통화패키지’ 법안으로서 DER안의 공간과 더불어 지폐와 동전 즉, 
현금의 법화로서의 지위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규정(유로 지폐 및 동전의 법화 지위에
관한 규정안 (COM (2023) 364 최종): 현금유로법화규정)을 동시에 공간하여 유로화의
법적 지위와 디지털유로의 사용과 관련한 법적 확실성을 도모하고 있음

현금법화규정은 그간 유로화에 대해 법률적인 근거 없이 2010년 집행위원회의 권고안에 의
하던 것을 ECJ의 2021년 1월 Häring판결을 계기로 동 판결의 내용을 전격 현금유로에 적용
하여 유로화의 법화로서의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임

• 후술하는 바와 같이, DER안에서 규정하는 디지털유로의 법화로서의 지위도 이와 동일한 내용

• 참고로, 디지털유로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집행위원회는 지급결제와 관련한 PSD3 개정안과
PSR 및 오픈파이낸스와 관련한 FIDAR을 6.28에 같이 공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6

DER안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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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혁

2020년 10월 디지털유로에관한유로시스템보고서공간 (특징: 비거주자도디지털유로를보유할수있도록할것)

2021년 04월 디지털유로에관한의견조회공간
대중은프라이버시의필요성을강조(다른조사는프라이버시에관한강조가덜한것으로나타남)

2021년 07월 2021년 10월에시작될초기조사단계와더불어 ECB가디지털유로프로젝트를시작
설계는사용자의선호도와기술적조언을감안할것

2021년 10월 ECB와유로지역의중앙은행이디지털유로프로젝트의조사단계를론칭

2022년 03월 지급결제선호에관한보고서공간. 사용자는온오프라인에서보편적으로허용되는지급결제방식을
원하며, 즉각적이고접촉없는(contactless) P2P 지급결제를선호

2022년 09월 ECB의 1차진행상황보고서는 ‘개인별수용및예금전환속도를제한’하기위해보유한도를도입할가
능성제시

2022년 12월 ECB의 2차진행상황보고서는 2티어유통(배포)모델을강조하고유로시스템이모든결제행위를수행
할것임을확인

2023년 04월 ECB의 3차진행상황보고서비은행및정부, 비거주자가유로지역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에게접근할
수있는경우의접근권한을소개하고, 제한사항이도입될것임을확인

2023년 06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디지털유로의창설을위한규정(regulation)을제안

2023년 07월 디지털유로의보상모델, 현작업에대한갱신과프로토타입실험의결과등을제시

2023년 10월 2026-27년에디지털유로를창설하기위한개발및구축단계를시작하기로결정예정

자료: Accenture(2023)를기초로업데이트및수정

ECB는 디지털유로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논거로 다음을 주장(Accenture(2013))
건실성(integrity): 이는 주로 현금이 사라진 경우에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중앙은행 화
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음

회복력: 이는 민간의 대체지급결제수단, 특히 Meta의 Diem과 같은 스테이블코인 확산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보임

통합: 디지털유로는 범유럽 지급결제 기본체계(framework)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임

다양화: 디지털유로는 대체지급결제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임

신뢰: 디지털유로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임
• 이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경제성이 약해 보인다는 평가가 있다고 함

ECB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여전히 설득력이 부족한데, 이는 대부분의 주장이 방
어적이고 혁신에 관해 충분히 강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음
(Accenture(2013))

Accenture는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이 “디지털유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의문
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함

특히, 은행들은 디지털유로의 도입 시 디지털런으로 인해 은행의 예금이 급격히 줄어
들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음

• 이를 고려하여 DER은 디지털유로의 보유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

8

ECB의 디지털유로 필요성 근거와 그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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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유로란 현금(지폐와 동전)이 아닌 디지털 형태의 유로화로서 ECB가 그 발
행의 승인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며, ECB와 회원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EU의 단
일통화를 말함(제4조)

즉, 디지털유로는 형식만 다를 뿐 ECB와 유로존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 형태의 유로
화와 정확히 동일한 디지털 형태를 취한 유럽연합의 단일 법정화폐를 말함
따라서 디지털유로는 현금과 동일하게 유로시스템의 직접 부채로 계상됨
디지털유로는 현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것에 불과함(Cash Plus 옵션)

DER안은 디지털유로를 소매금융에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
디지털유로는 디지털 형식으로 일반 대중이 소매거래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안됨

디지털유로는 2티어(복층) 시스템을 중심으로 구축될 예정이므로, 여전히 은행이
현금의 유통과 유사하게 디지털유로의 가장 핵심적인 중개기관이 될 것으로 전망

당연히, 디지털시대에 비은행 지급결제서비스기관(PSP)도 새로운 중요 중개기관임

디지털유로는 디지털토큰을 기반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함
EU집행위원회의 영양평가보고서(10면)에 따르면, 디지털유로는 기술중립적인 형태이
기 때문에 암호자산과 같이 반드시 DLT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

11

디지털유로의 정의와 의미

유럽중앙은행은 5개의 관련 기업과 협력하여 디지털유로의 잠재적 사용례를 개발
할 예정

10

조사단계에 관계된 플레이어

이프로토타입실험의목적은디지털유로의기반기술이기업이개발한프로토타입과얼마나잘통합되는
지테스트하는것임

참여플레이어

PP22PP  온라인결제

PP22PP  오프라인결제

지급인이개시한 PPOOSS (Point-of-Sale)결제

수취인이개시한 PPOOSS((PPooiinntt--ooff--SSaallee))  결제

전자상거래지급결제

자료: Accenture(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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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Digital Euro Regulation)안 총 10장, 4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문 수 자체는 42개로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나 개개의 조문이 담고 있는 규범적 내용은 많
으며, 위임입법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몇몇 존재

DER안에서 디지털유로의 내용과 관련한 핵심적인 규정은 법화와, 유통, 사용, 기술특
징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3, 4, 5, 7, 8장이라고 할 수 있음

제1조 목적 규정도 DER의 목적이 디지털유로의 창설과 디지털유로의 법화지위, 유통, 사용
및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규정

13

규정의 구성

제1장 목적과정의(§§1-2) 제2장 디지털유로의창설과발행(§§3-6)

제3장 법화(legal tender) (§§7-12) 제4장 유통(배포; distribution) (§§13-14)

제5장 가치저장수단및지급수단으로서의
디지털유로의사용(§§15-17)

제6장 유로지역밖에서의디지털유로의유
통(§§18-21)

제7장 기술적특징(§§22-33) 제8장 개인정보(privacy) 및데이터보호
(§§34-36)

제9장 자금세탁방지(§37) 제10장 최종규정(§§38-42)

디지털유로규정(DER)안의 주요내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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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안 제3장(제7조~제12조)은 디지털유로가 단일 법화로서 기능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 요소인
디지털유로의 법화 지위를 규정함

디지털유로의 법화 지위는 (1) 지급채무를 이행하는 권한과 함께 (2) 완전한 액면가치로 (3)디지털유로를
강제수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제7조 제2항)

• 법화지위와 관련한 위 세 가지 요소는 2021년 1월 26일에 내려진 ECJ의 Häring 판결을 반영한 것임

디지털유로의 강제수락에 따라 수취인은 해당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지급 시 제공된 디지털유로를 거부하
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동조 제3항)

• 즉, DER은 디지털유로의 강제수락은 법화로서의 지위에 강제통용력을 같이 부여하는 방식을 취함

법화 지위의 영토적 적용범위(제8조)
(오프라인지급) 디지털유로는 유로지역 내에서 발생한 유로 표시 금전채무의 오프라인 지급에 대해 법화의
지위를 가짐
(온라인지급) 디지털유로는 유로지역에 거주하거나 설립된 수취인에게 유로로 표시된 금전채무를 온라인
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법화의 지위를 가짐

디지털유로의 수취 의무(강제통용력)에 대한 예외: 디지털유로의 거부가 가능한 경우 (제9조)
(1) 수취인이 1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2) 연간 매출액 또는 연간 대차대조표 총액이 2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 또는 (3) (EU) 2021/695 제 2조 (18)항에서 정의하는 비영리법인인 경우로서 비교가능
한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선의로 거부하고, 그러한 거부가 수취인이 통제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합법적이고 일시적인 근거에 기초하는 경우

• 이 목적상, 특정 사례에서 합법적이고 일시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거부가 비례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취인에
게 있음

수취인이 순전히 개인적 또는 가정 활동의 과정에서 행위하는 사람인 경우
지급 전에 수취인이 지급인과 제10조에 따라 다른 지급수단에 대해 동의한 경우

15

디지털유로의 법화 지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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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안상 주요개념(제2조)

디지털유로 사람및법인이사용할수있는디지털형태의단일통화를말함

디지털유로지급거래 지급인과수취인간의모든기초의무와관계없이지급인또는그를대신하여또는수취인이개시한
디지털유로의제시(placing), 이전(transferring)또는인출행위를말함

디지털유로사용자 지급인, 수취인또는모두의자격으로디지털유로지급결제서비스를이용하는모든자를말함

디지털유로지급계좌
디지털유로결제인프라또는오프라인디지털유로기기에기록된디지털유로에접근하고오프라인
또는온라인에서기술및데이터구조에관계없이디지털유로지급거래를개시하거나수신하기위해
디지털유로사용자가하나또는복수의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에보유한계좌를말함

디지털유로지급결제서
비스 규정안부속서 I에서규정하는모든사업행위를말함

지급인 디지털유로지급계좌를보유하고그디지털유로지급계좌로부터지급결제주문을허용하는모든사용
자를말함

수취인 디지털유로지급거래의대상인자금의의도된수취자(recipient)를말함

펀딩 디지털유로사용자가현금이나그밖의자금과교환하여디지털유로를취득하는절차로서, ECB또는
회원국중앙은행이그디지털유로사용자에대해직접적인채무를성립시키는것을말함

디펀딩 디지털유로사용자가디지털유로를현금이나그밖의자금으로교환하는과정을말함

디지털유로결제인프라 유로시스템이채택한디지털유로의결제인프라를말함

가맹점서비스수수료 디지털유로지급거래를취득할때수취인이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에게지급하는수수료

전단(front-end)서비스 후단(back-end)솔루션및그밖의전단서비스와정의된인터페이스를통해상호작용하는디지털유
로사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모든구성요소를말함

지원서비스제공자 디지털유로지급거래의원활한기능을촉진하기위해디지털유로를유통하는모든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하나이상의법인으로, 유럽중앙은행이지정한법인을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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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의 유통은 PSD2에서 규정하는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PSP)를 통하도록 설계되어 그 유통은 디지털유
로지급결제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짐

지급결제스비스의 목적상, 디지털유로사용자는 PSP와만 계약관계를 체결하고 ECB나 회원국 중앙은행과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맺지 않음(제13조 제6항)

부속서 I은 디지털유로지급결제서비스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고 규정
(1) 제16조에 따라 ECB가 설정한 가능한 사용제한을 해하지 아니하고, 디지털유로사용자가 디지털유로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디지털유로사용자가 디지털유로지급거래를 개시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유로사용자에게 디지털유로
지급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것;
(3) 디지털유로사용자의 디지털유로지급계좌를 관리하는 것;
(4) 제13조에 따른 펀딩 및 디펀딩 업무를 수행하는 것; 및
(4) 부속서 II에 따른 기본적 디지털유로지급결제서비스 외에 추가적 디지털유로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부속서 II는 다음의 7가지 업무를 기본적 디지털유로지급결제서비스로 규정
(a) 디지털유로지급계좌의 개설, 보유 및 폐쇄;
(b) 잔액 및 거래 상담;
(c) 비디지털유로지급계좌로부터의 비자동화된 펀딩 및 디펀딩;
(d) 현금으로부터/으로의 펀딩 및 디펀딩;
(e) 상시주문 이외의 조건부디지털유로지급거래를 제외하고, 다음 사용례에서의 전자지급결제수단에 의한 디지털유
로지급거래의 개시 및 접수:

• 개인(person) 간 디지털유로지급거래
• 대면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상호작용하는 디지털유로지급거래
• 정부 대 개인(person) 및 개인(person) 대 정부의 디지털유로지급거래

(f)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디지털유로지급거래 및
(g) 제(e)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은 디지털유로지급거래의 실행을 위한 최소 하나 이상의 전자지급결제수단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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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유로의 유통: PSP의 디지털유로지급결제서비스

디지털유로의 협의에 의한 수취 거부의 허용과 상업적 관행에 의한 배제 불허(제10조)
디지털유로를 수락할 의무가 있는 수취인은 개별적으로 협의되지 않은 편면적(unilateral) 계
약 조건이나 유로 표시 금전채무의 지급인이 디지털유로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목적 또
는 효과가 있는 상업적 관행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그러한 편면적 계약 조건이나 상업적 관행
은 지급인을 구속하지 못함

계약조건이 사전에 작성되어 지급인이 계약조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 특히
미리 작성된 표준계약의 맥락에서 계약조건(약관)은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통화법 성격의 추가적인 예외: 수취거부 가능 상황(제11조)
EU집행위원회는 ECB와 협의하여 위임입법으로 통화법적 성격을 감안하여 강제수락의무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음

이러한 예외는 공익적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고 그 목적에 비례해야 하며, 디지털유로의 법정
화폐 지위의 효력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금전채무의 지급을 위한 다른 수단이 있는 경우
에만 허용되어야 함

디지털유로와 현금유로(지폐 및 동전) 간의 상호작용(제12조)
디지털유로는 유로 지폐 및 동전과 액면금액으로 교환할 수 있음

유로 표시 금전채무의 수취인은 현금유로법화규정안에 따라 현금유로의 지급을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DER 조항에 따라 디지털유로로 지급을 수락해야 함

DER 및 현금유로법화규정에 따라 디지털유로및 현금유로의 수락이 강제되는 경우, 지급인은
지급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16

디지털유로의 법화 지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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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는 디지털유로사용자에게 다음의 펀딩 및 디펀딩 기능을 제공해야 함(제3항)
비디지털유로지급계좌를 통해 펀딩 및 디펀딩이 이루어지는 경우: 언제든지 지속적 기준으
로 제공
현금유로를 통해 펀딩 및 디펀딩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가 현금서비스를
제공할 때

디지털유로의 보유한도 제한 목적상, PSD2에서 규정하는 지급결제서비스용계좌
(account servicing  payment services)를 제공하는 PSP는 디지털유로사용자에게 다음
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제4항)

(a) 온라인 디지털유로지급거래를 접수한 경우, ECB가 채택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디지
털유로를 비디지털유로지급계좌로 자동으로 디펀딩될 수 있도록 할 것

• Accenture(2023)에 따르면, 3천유로의 한도가 종종 제안된 반면, 영국은 1만~2만파운드의 한도가 논
의된 바 있다고 함

(b) 거래금액이 보유자의 디지털유로 보유액을 초과하는 경우, 온라인 디지털유로지급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a) 및 (b)의 목적상 그리고 디지털유로사용자의 사전 승인에 따라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는
각 디지털유로지급계좌를 디지털유로사용자가 지정한 단일 비디지털유로지급계좌로 연결해
야 하며, 디지털유로사용자는 지정된 디지털유로지급계좌가 있는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가
아닌 다른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에 지정된 비디지털유로지급계좌를 보유할 수 있음

디지털유로사용자는 동일하거나 다른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에 하나 또는 복수의 디지
털유로지급계좌를을 보유할 수 있으며(제7항),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는 디지털유로 지
급결제서비스의 특정 기능 및 유통 조건에 대한 정보를 대중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
록 제공해야 함(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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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유로의 유통: 펀딩 및 디펀딩 기능 등(§13③④..)

PSP가 제공하는 지금결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b)와 (c)
의 경우 ECB는 디지털유로에 대한 접근과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이러한 기간은
사용자의 거주 또는 방문 상태와 관련하여 결정됨(§13)

(a) 유로존 회원국 거주자 및 설립법인
• 여기서 거주자는 EU 시민과 EU법 또는 국내법에 따라 거주권의 혜택을 받는 제3국 국민을 모두 포
함

(b) 유로존 회원국에 거주하거나 설립 당시 디지털유로 계좌를 개설했지만 더 이상 해당 회
원국에 거주하거나 설립하지 않은 사람 및 법인
(c) 방문자
(d) 비유로존 회원국 거주자 및 설립법인
(e) 제19조 및 제20조의 유보하에, EU와 통화협정을 체결한 영토를 한 제3국 거주자 및 설립
법인

참고로, PSD2 개정안 즉, PSD3은 자금(funds)의 개념에 디지털유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DER안 제5조 제3항은 동지침의 규정이 디지털유로지급거래에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음

PSD3안 제2조 제23항은 자금을 “소매용으로 발행된 중앙은행화폐, 장부화폐(scriptural 
money) 및 전자화폐＂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
개정전 PSD2 제4조 제25항은 자금을 “지폐 및 동전, 장부화폐 및 전자화폐“를 말한다고만 규
정하고 있었음
따라서, PSP는 디지털유로도 동일한 자금으로 취급하여 지급결제서비스 대상자에게 지급결
제서비스를 제공 해야 하는 것임

18

디지털유로의 유통: 지급결제서비스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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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안 제5장은 가치저장 및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디지털유로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제한 및 수수료제한과 관
련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제15조)

기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유로의 사용제한은 은행의 신용공급이라는 중개기능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임(서문32)

제16조는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디지털유로 사용에 대한 제한으로서, ECB가 디지털유로의 사용을 제한하는 문
건을 개발하도록 규정하며,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PSP는 디지털유로지급계좌에 이러한 한도를 적용해야
함

디지털유로지급계좌의 보유한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보유 모두에 적용됨(제4항제1문)
디지털유로사용자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디지털유로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온라인 디지털유로에 적용되는 한도는 ECB가
결정한 전체 한도에서 디지털유로사용자가 설정한 오프라인 디지털유로의 보유 한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제4항제2문)
오프라인 보유한도는 디지털유로사용자가 0과 제37조에 따라 설정된 보유한도 사이의 임의 금액으로 설정됨 (제4항제3문)

유로존 이외에 거주하는 사람 및 설립법인 이외의 자 즉, 유로존을 떠난 거주자 및 설립법인, 방문자 및 비유로지
역과 제3국 거주자 및 설립법인은 유로존 거주자 및 설립법인보다 높지 않는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디지털유로
의 사용에 관한 제한(한도)을 받음(제5항)

이는 유로존이 아니어서 실제 디지털유로를 사용할 실익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유로존거주자보다 낮은 보유한도 제한을 가하
는 것으로 보임

디지털유로사용자가 복수의 디지털유로지급계좌를 보유한 경우, 디지털유로사용자는 디지털유로지급계좌를 보
유한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에 개별 보유 한도가 다른 디지털유로지급계좌 간에 어떻게 배정되는가를 지정해야
함(제6항)

또한, 디지털유로지급계좌를 두 명 이상의 디지털유로사용자가 보유하는 경우(공동보유), 디지털유로지급계좌의 보유 한도는
해당 사용자에게 배정된 개별 보유 한도의 합계로 산정함(제7항)

이 규정의 기본체계 내에서 디지털유로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제8항)
이는 현금을 보유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며, 디지털유로가 주로 지급결제수단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반면
가치저장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임(서문 77)

21

가치저장 및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DE의 사용 1

유로존 회원국에서 사람에 대한 디지털유로의 유통 목적상, 지급결제서비스를 제
공하는 은행은 자신의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부속서 II에서 규정하는 기본적 디지
털유로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제1항)

이는 유로존에서 은행의 자연인에 대한 기본적 디지털유로지급서비스 제공의무를 규
정하는 것임

유로존 회원국은 다음의 자에 대해서는 PSD2에서 규정하는 회원국이나 회원국의
지역 당국 또는 우체국지로기관이 기본적 디지털유로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지정하여야 함(제3항)

(a) 비디지털유로지급계좌를 보유하지 않거나 보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유로존에 거주
하는 사람에게 기본적 디지털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b) 장애인, 기능적 제한이 있거나 디지털 기술이 제한된 사람 및 고령자에게 물리적으
로 가까운 곳에서 대면으로 기본적 디지털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포용 지
원을 제공하여야 함

PSP는 장애인, 기능적 제한이 있거나 디지털 기술이 제한된 사람, 고령자에게 대
해 디지털포용지원을 제공해야 함(제4항)

위 (b)호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디지털포용지원은 디지털유로계좌의 개설
(onboarding) 및 모든 기본적 디지털유로서비스의 사용하기 위한 전용 지원으로 구성
되어야 함

20

유로존 회원국에서의 디지털유로에 대한 접근(§14)



- 184 -

디지털유로의 접근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디지털유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함(§22)
디지털유로는 장애인, 기능적 제한이나 디지털기술이 제한된 자, 고령자 등을 위해 간단하고 다루기 쉬운 사용 및
서비스 기능이 있어야 함

• 또한, 지침 2019/882의 부속서 I에 명시된 접근성 요건을 준수하여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함

디지털유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와의 관계에서 디지털유로사용자는 비디지털유로지
급계좌를 보유 또는 개설하거나 그 밖에 비디지털유로상품을 수락하도록 요구되어서는 안됨
각 디지털유로지급계좌에는 고유한 디지털유로지급계좌 번호가 있어야 함
각 디지털유로지급계좌는 디지털유로사용자가 지정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비디지털유로지급계좌에 연결될 수 있음

• 그러나 제13조 제4항(계좌서비스지급결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펀딩/디펀딩)의 목적상 각 디지털유로지급계좌는 하나
의 비디지털유로지급계좌에만 연결할 수 있음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는 둘 이상의 디지털유로사용자가 디지털유로지급계좌를을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오프라인 및 온라인 디지털유로지급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규칙이 적용됨(§23)
디지털유로는 디지털유로의 최초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온오프라인 디지털유로지급거래에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보유한 디지털유로는 디지털유로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간 액면금액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함
근접지급결제(대면지급결제)에서 디지털유로지급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수취인과 지급인은 디지털유로지급거래가
오프라인인지 온라인인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

디지털유로는 프로그램밍가능화폐(각 디지털화폐 단위의 완전한 대체가능성을 제한하는 내재적 로직을
가진 디지털화폐의 단위들: 예) 상품구매에서 상품의 유형에 제한 또는 사용가능 기간 제한이 있는 것)가
가 아니어야 하나, 조건부 디지털유로지급거래(지급인과 수취인의 합의로 사전에 정의된 조검을 만족하
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래)는 가능하며, 이를 위해 ECB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24)

(a) PSP가 상호운용 가능한 조건부 디지털유로지급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부 조치, 규칙 및 표준의
채택
(b) 자금 예약 포함 조건부 디지털유로지급거래의 실행에 필요한 디지털유로결제인프라의 기능 제공

23

기술적 특징: 디지털유로의 기능성

제17조는 디지털유로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수수료 제한에 관한 규정임
다른 추가적 디지털유로지급결제서비스를 제외하고, 유로존에 거주하는 사람, 유로존을 떠난 사람, 방문자에 대한 기본적 디
지털유로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음(제1항)

• 이는 기본적 디지털유로지급결제결제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게 될 경우 법화로서의 디지털유로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과 그 사
용을 저해할 수 있고, 유로존에서 기초통화(monetary anchor)로서의 기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함(서문 40)

• 한편, 사람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반대해석상 법인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디지털유로지급거래와 관련된 모든 가맹점서비스수수료 또는 PSP 간 수수료는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가맹점서비스수수료 또는 PSP 간 수수료는 다음의 두 가지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제2항)

(a) 합리적인 수익마진 포함, 디지털유로 지급결제의 제공을 위해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하는 관련 비용
(b) 유사한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에 대해 요청된 수수료 또는 요금

ECB는 위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수료 금액의 목적과 관련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모니터링의
결과인 금액을 설명보고서와 함께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제3항~제5항)

동 수수료 금액의 모니터링 및 계산을 위해 ECB가 개발하는 방법론은 다음의 매개변수를 기반으로 함
• (a) 위 (a)에서 규정하는 PSP 간 수수료 및 가맹점서비스수수료 금액은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가 ECB에 보고한 바와 같이 해당 연도

에 유로지역 전체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유로의 총 4분의 1을 차지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가 디지털유로지
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한 관련 비용(합리적인 수익마진 포함)을 기초로 함

• (b) 위 (a)에서 규정하는 최대 금액에 포함되는 합리적인 수익마진은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가 ECB에 보고한바와 같이 해당 연도에
유로지역에서 유통된 디지털유로의 총 4분의 1에 해당하는 최저 수익마진을 부과하는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의 수익마진을 기준으
로 산정함

• (c) 위 (b)에서 규정하는 PSP 간 수수료 및 가맹점서비스수수료 금액은 유로지역에서 유사한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대표
적인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 그룹을 기준으로 함

동 수수료 금액은 유로지역 전체에 걸쳐 균일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함

가맹점서비스수수료는 PSP가 가맹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유일한 거래당 수수료임(제6항)
다만, PSP는 제13조 4항에서 규정하는 디지털유로지급거래를 포함하여 디지털유로의 펀딩 및 디펀딩에 대해 가맹점에게 수수
료를 부과할 수 없음(제7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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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함의

4

제7장 제2절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는 디지털유로의 유통(배포)을 위한 다음의 규정
을 두고 있음

전단서비스의 유럽디지털신원지갑과의 상호운용성 및 통합 관련 규정(제25조)
사적 디지털 지급수단과의 상호운용가능성 관련 규정(제26조)
분쟁메커니즘 관련 규정(제27조)
디지털유로에 접근하여 사용하기 위한 전단서비스 관련 규정(제28조)

• 디지털유로를 유통시키는 PSP는 디지털유로사용자가 디지털유로 지급결제서비스에 접근하고 사용
할 수 있도록 디지털유로사용자에게 PSP가 개발한 전단서비스와 ECB가 개발한 전단서비스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PSP가 디지털유로 전단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는 ECB의 서비스를
사용해야 함

• ECB가 제공하는 전단서비스는 고객 관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는 디지털유로 유통에 대한 PSP의
역할에 의해서만 제공되어야 하고, ECB는 ECB가 개발하고 PSP가 사용하는 전단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개인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없음

유럽연합 제재의 준수 관련 규정(제29조)
디지털유로지급거래의 결제(제30조: 방식과 결제완결성의 성취 시점

• 온오프라인 디지털유로지급거래는 즉시 결제되어야 하며, 온라인 디지털유로지급거래의 최종 결제
는 유로시스템이 승인한 디지털유로결제인프라에서 해당 디지털유로를 지급인에게서 수취인으로 이
전하는 것을 기록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며, 오프라인 디지털유로지급거래의 최종 결제는 지급인과 수
취인의 로컬 저장장치에 있는 해당 디지털유로 보유 기록이 갱신되는 시점에 이루어짐

디지털유로지급계좌의 다른 PSP로의 교체(제31조)
일반적 사기 탐지 및 예방 메커니즘(제32조)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모바일 기기에의 접근

24

기술적 특징: 유통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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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안의 주요특징과 함의 2

DER은 PSD2에서 규정하는 PSP를 통해 디지털유로가 유통되는 2단계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 구조가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

중앙은행이 모든 CBDC 보유자의 계좌 내지 지갑을 보유하여 관리하는 것은 상당
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용자들도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디지
털금융의 접점으로 사용되던 기관들을 그대로 디지털유로의 유통경로로 사용하
여 유통의 촉진과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에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

• 이 경우, 중앙은행이 ‘빅브라더’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임

아울러,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충분히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디지털유로가 현금의 다른 선택지로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디지털런 내지 은행의 관련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한 도구인 디지털유로의 보
유제한 제도 또한 주목할만한 조치이나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독자적인 경제
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일반적 상황에서 다른 전자지급수단보다 도산위험이 없
다고 할 수 있는 디지털원화로 런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관련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디지털원화 자체에는 현금과 같이 그 보유로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것이므로 평소 이를
상당량 보유할 필요는 높지 않을 것이나, 특정은행이나 금융회사가 도산에 임박한 경우
또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복수의 금융회사가 도산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상당히 예
외적인 경우 디지털런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됨

DER안의 주요특징과 함의 1

DER은 금융의 급속한 디지털전환과 사적 스테이블코인의 출현이나 중국과 같은 타국
가의 CBDC 발행 관련 움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히 실무적인 사항까지 감안하
여 마련된 세계 최초의 완성도 높은 CBDC 법안임

EU집행위원회는 디지털유로의 발행과 관련한 법안 마련의 동기로 (1) 급속히 디지털화 되어
가는 디지털경제에서 현금으로만 지급결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과 (2) 제3국의 CBDC와
비유로표시 스테이블코인이 유로소매지급결제시장에서 유로의 역할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서 찾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민간 전자지급수단 발행인의 신용위
기 시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급결제를 중앙은행화폐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안전
하면서도 효율적인 중앙은행의 전자적 소매지급결제수단 추가적으로 제공할 유인이 있음

• 다만, 제도의 설계 시 우리나라는 금융포용 문제도 외국과는 다른 상황이고, 디지털화로 오히
려 디지털소외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디지털유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DER은 우선 디지털유로에 법화로서의 지위를 부
여하고, 이에 대해 강제통용력까지 부여하되, IT기술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경
우 강제통용력에 대한 예외를 두어 유연한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됨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디지털유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두 법화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원화를 규정할 때 강제통용력을 가진 법화로서의 효력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예외적으로 강제통용(강제수락)이 거부되는 상황을 적절히 규정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현금(지폐 및 동전)과 디지털원화 간의 액면가로 자유롭게 상시 전환될 수 있다는 점
과 지급 시 지급인이 지급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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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안의 주요특징과 함의 4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 및 오프라인 디지털유로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규정도 향후
국내 입법에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쟁점일 것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PSP, ECB 및 회원국 중앙은행 및 지원서비스제공자가 처리할 수 있는 데
이터와 그 용도를 분리하여 각각 한정적 열거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중앙은행의 과도한 개인정보
취급을 방지하고 있는 점은 상당한 함의가 있음
오프라인 거래 시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하여, PSP나 ECB 및 회원국 중앙은행이 펀딩과 디펀딩 정
보를 제외하고, 오프라인 ‘거래정보’를 가질 수 없도록 하여 디지털유로가 현금과 동일한 지위를 가
지도록 한 점도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 디지털유로의 오프라인거래에까지 자금세탁방지의 목적으로 거래정보를 취합할 경우 오히려 디지털유로 사
용의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유한도와 관련한 부분에 한하여 자금세탁방지제도
를 적용한 것으로 보임(서문 82참조)

• 참고로, DER은 디지털유로의 온라인 거래에 관한 AML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문을 두지 않지만, 이는 당연히
EU 자금세탁방지지침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때문임(서문 78 및 80)

DER은 금융법 내지 통화법적 측면을 다루는 것이므로 디지털유로의 민사집행법적 측면과 국
제사법적 측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은법, 전금법 등의 금융관련
법률 외에도 민사집행법과 국제사법 등의 개정 필요성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됨

디지털화폐는 법화이나 무체물이므로, 현금과 다른 방식의 집행이 필요할 것이므로, 집행법원의 실
무는 물론 규범적인 부분도 정비가 필요할 것임

• 예컨대, 민사집행법은 금전을 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금전의 압류를 유체동산의 집행에 관한 제4절 제2관 제
201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가압류와 관련해서도 동산가압류집행을 규정하는 제296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디
지털원화의 발행 시 이와 관련한 민사집행법적 측면의 정비가 필요

국제사법적 측면에서도 현금은 무기명증권과 같이 지폐나 동전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이를 양도
하나, 무체물인 디지털화폐에 대해서는 동산물권에 대한 소재지법(lex rei sitae)를 적용할 수 없음은
명확함

• 따라서, 국제사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연결점을 찾는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헤이그국제사법회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한 상태이므로 해당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임

29

DER안의 주요특징과 함의 3

DER이 디지털유로가 현금과 같이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은행의
중개기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한도를 두고, 대신 디지털유로의 폭넓은 사용을 위해
개인의 기본적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 부과를 금지 하는 조치를 취하는 점도 함의가 큼

보유제한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한도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
는 점은 실무적 관점에서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본적 지급결제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은 현금과 동일하게 디지털유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은행 등과 같
은 PSP가 부담할 수 있는 관련 비용을 어떻게 벌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합의가 필요
할 것으로 보임

기술적 특징과 관련하여, 금융포용의 관점에서 디지털유로가 장애인 등 모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성 측면의 규정과 유통방식에 대한 부분도 시사점이 큼

특히, 디지털유로의 유통 방식과 관련하여 디지털유로지급거래의 결제 방법과 결제 시점에 대한 명
확한 규정을 둔 점은 민사법적 관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즉, 디지털유로를 현금과 같이 무기명증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전하도록 하되, 오프라인 지급결제
에 대해서는 지급인과 수취인 양자의 저장장치에 보유기록이 업데이트 되는 시점을 이전 시점으로
보는 특칙을 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임
이에 반해, 온라인 지급결제에 대해서는 유로시스템이 승인한 디지털유로결제인프라에서 지급인으
로부터 수취인에게로 거래대상인 디지털유로의 이전기록이 된 시점을 결제가 완결되는 것으로 규
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이 결제인프라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 결제완결시점은 결제인프
라에 모든 지급인과 수취인의 기록이 있다는 것으로 전제로 하는데, 결제인프라 수가 적을 만큼 그
인프라의 데이터 관리부담이 더 크질 것으로 보임

• 디지털유로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인 PSP가 모두 디지털유로결제인프라로 승인된다면 위에서 제기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나, PSP와 디지털유로결제인프라가 다를 경우에는 온라인 디지털유로지급거래와 거래를 기록
하는 결제인프라가 달라져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즉시 결제가 가능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지급인과 수취인이 다른 PSP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전이 기록된 시점을 관념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디
지털유로결제인프라에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기록이 모두 관리될 필요는 없을 것

• 다만,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모든 노드참가자가 동일한 원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위에서
가정한 실무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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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럽럽연연합합의의  중중앙앙은은행행  디디지지털털  화화폐폐((CCBBDDCC))  규규제제

::  EEUU집집행행위위원원회회  DDEERR안안상상의의  주주요요  내내용용과과  함함의의

<<토토론론문문>>

신지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9년 가상자산(virtual asset) 붐과 함께 각국에서 CBDC 논의도 개시되었고, 특히 2020년 

이후 전세계적인 코로나 사태 확산 이후 비대면 거래, 디지털 거래에 관한 needs가 크게 증

가하면서, CBDC에 관한 논의 역시 가속화되었습니다. 여기에 2023년 6월 유럽연합이 미국 

등 다른 국가에 앞서1) 선제적으로 CBDC에 관한 디지털유로규정(Digital Euro Regulation, 

‘DER’)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유럽이라는 거대시장

을 중심으로 한 향후 전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정세 속에서 

오늘 천창민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서 유럽연합의 DER 안의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고 그 정

책적 함의에 관하여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천창민 교수님께서는 가상자산 분야에 있

어서 이미 탁월한 연구성과와 insight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발표에서도 유럽의 최신 규정안

에 관하여 상세히 해설해 주셔서 CBDC 논의를 이해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천창

민 교수님의 선행 연구를 디딤돌로 삼아 이 분야를 연구해 오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가상자산 분야에 관하여, 저는 주로 민법적 시각에서 기술적 측면에 치중하여 연구를 해왔

기 때문에, 사실 오늘 논의된 은행법이나 상법, 자본시장법 관점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합니

다. 이에 교수님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질문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하며, 기본적 이해부

족에서 비롯된 질문이더라도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각국의 CBDC 논의를 처음 접하고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은 CBDC가 다른 디지털 결제

수단, 특히 체크카드와 같이 은행예금을 기초로 하여 현금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결제수

단과 어떤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것인지 하는 점입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현물화

폐 대신 CBDC를 보유하고 결제하는 것과, 은행에 예금을 한 후 체크카드를 사용해 결제

하는 것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중앙은행이 직접 

CBDC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PSP 등 결제기관을 별도로 두는 경우라면, 종래 중앙은

행 – 시중은행 구조의 은행예금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언뜻 떠올리기 어렵

습니다. CBDC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조잡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CBDC가 현물화폐 및 금융기관 시스템과 결정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1) 중국 역시 CBDC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만, 중국의 정치적 특성상 
CBDC 도입 목적 등이 타국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 192 -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의 예시처럼 소비자가 느끼는 결제 방식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데, 결제 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한 화폐 발

행의 단계와 화폐 발행 주체 시각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국 CBCD 도

입이 기존의 화폐 제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화폐를 디지털화 함으로써 결

제의 편의성을 증진시킨다는 것 외에도 실익이 있는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

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전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이 

가장 충실하고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계좌이체 수수료가 사실상 거

의 무료에 가까운 등 금융비용 역시 매우 낮은 편이므로,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

할 때 CBDC 도입이 과연 필요할지에 관한 교수님의 의견도 여쭙고 싶습니다. 

2. CBDC는 국경 내 거래가 아니라 국경 외(cross border) 거래나 해외송금에서 비로소 다른 

금융 시스템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각국

에서 동시다발적으로 CBDC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 각국의 CBDC 프로토콜이 모두 달

라 시스템상 서로 호환성을 갖지 못한다면, 국경 외 거래에서 활용될 수 있는 CBDC 구

축은 요원해 보입니다. 가령 미국 등 강대국의 CBDC가 실질적으로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축 CBDC로 작동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타국의 CBDC를 자국 

CBDC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자국의 화폐주권을 포기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

에, 어느 한 나라의 CBDC가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공통 CBDC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

니다. 그러므로 전세계 모든 나라가 동일한 CBDC 프로토콜 개발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CBDC 구축은 어려운 것이 아닐지요? 더욱이 유럽연

합의 CBDC는 DLT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DLT 없이 서로 신뢰와 법적 구속력

이 없는 여러 나라 간 공동 CBDC 구축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2) 

3. CBDC 도입시 개인정보보호 측면이 문제됩니다. 현물화폐는 거래 흐름 추적이 상대적으

로 어려운 반면 CBDC의 경우는 반드시 관리주체를 통할 수밖에 없어 거래 흐름 추적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DER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도 

소개해 주셨는데, 기존의 신용카드 등을 통한 금융거래, 결제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

준 이상으로 CBDC 거래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CBDC

는 현물화폐를 대체하는 것이므로 현물화폐 수준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만 비로소 

의미가 있을 것이지만, 현물화폐에 비해 유통이 용이한 CBDC에 대해 기존의 금융시스템

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인정할 경우에는 자금세탁방지나 테러자금조달금지 

2) 다만 이것은 DLT 자체의 기술적 유용성은 별론으로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CBDC는 
private permissioned blockchain을 기반으로 할 것이므로, public permissionless blockchain에 비해서는 
운용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입니다만, 어떤 DLT라도 종래의 server-client 시스템과 비교해서는 
그 운용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 거래 속도 역시 현저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
서 DLT를 전제로 한 전세계적인 통일적 CBDC 역시 기술적으로 명확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DLT를 활용한 CBDC 구축시에는 DLT 운용비용의 부담 주체 등 쟁점도 논의될어
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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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 비트코인을 위시한 

가상자산 대부분이 개인정보가 확실하게 보호되는 익명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sales 

point로 삼았지만, 실제 대부분의 가상자산 구매자들은 익명성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 가

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의 가격상승 가능성이 가상자

산 보유의 유인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기존의 결제시스템 외에 

CBDC를 도입해야 할만큼의 개인정보보호나 익명성 보장의 요구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의문이 없지 않습니다. 

4. 교수님께서는 CBDC 도입시 민사집행 실무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문제제기하고 계십

니다(30면). CBDC가 도입된다면 민사집행 절차에 관한 용어나 세부적인 규정 정비 등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도 대처할 수 있다과 생각

됩니다. 이미 현물화폐 자체에 대해 동산으로 강제집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주로 은

행예금 형태에 대해 채권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CBDC

는 예금(즉 임치물반환채권)이 아니라 현물화폐 자체를 대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채권

과 마찬가지로 채무자 소유의 CBDC와 관련하여 제3채무자가 될 자가 기술적으로 존재하

기 때문에, 기존의 예금채권에 대한 민사집행 실무를 그대로 활용해도 충분한 것이 아닌

가 합니다.

5. 마지막으로, 발표문에서 ‘디지털결제인프라’라는 개념이 소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염두에 둔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IT와 관련된 규제안은 주로 특정 IT업체나 회사를 

염두에 두고 제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 특

정 IT업체나 회사를 떠올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발표문 내용 중에서도 다

소 의문을 표하며 부연설명을 해주시기는 하였지만(29면),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금융 시

스템에 빗대면 어떠한 서비스나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이 부분을 이

해함에 있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통해 CBDC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안을 상세히 알 수 있

었고, CDBC 도입에 전제가 되는 법적 쟁점에 관하여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훌

륭한 발표에 대해 여러 가지 愚問으로 누를 끼친 것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오늘 좋은 발

표를 해주신 천창민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나라에서도 CBDC에 관한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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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사법학자대회 지정토론문: 
“유럽연합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규제: EU집행위원회 

DER안상의 주요 내용과 함의”에 관하여 

한애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천창민 교수님의 EU집행위원회의 디지털유로규정(Digital Euro Regulation: 
DER)안에 관한 상세한 분석과 그 정책적 함의에 관한 깊이 있는 발표 잘 들
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EU 디지털유로규정안은 여러 정책
적 고민을 바탕으로 EU 역내에서 법화의 지위를 가지는 디지털유로의 창설, 
발행, 운영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의 CBDC 
도입 논의에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디지털유로규정안의 특징은 원칙적 역내 한정, 소액, 소매, 프라이버시의 강한 
보호, 현금과의 동일성 강화로 요약될 수 있을 듯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
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CBDC의 장점으로는 현금 사용 감소와 현금 관련 인프라 축소 하
에서 디지털 법정화폐 도입을 통한 결제서비스 접근성 확보, 민간 빅테크 지급
결제서비스 과점에 따른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와 개인정보 집중 문
제 완화와 프라이버시 보호, 민간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보완
하는 공적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의 제공, 이용자의 디지털 격차 축소와 국가 간 
지급결제의 비효율 해소 등이 거론됩니다.1) 
그 중 디지털 화폐를 통한 국가 간 지급결제 효율화는 CBDC의 대표적인 장점
으로 들 수 있고, BIS가 그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2) 그러나 국가별로 
제도와 규제가 다르고 거시경제 및 각국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야 하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 간 합의를 통하여 상호 통용 가능한 국제적 
CBCD 체계를 만들기 전에는, 도매(Wholesale) CBDC를 제외하고 소매
(Retail) CBDC에서 국가 간 지급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
다. PBoB의 e-CNY의 경우에도 e-CNY를 이용한 국제결제(비록 홍콩에서였으
나)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e-CNY가 독자적인 국제결제수단(소매 
CBDC를 포함하여)으로 활용된다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거래정보가 중국 정

1) 김영식·권오익,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의 의의 및 필요성 -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8권 제4호 (2022.12), 6-8면.

2) BI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for cross-border payments”, July 2021 Report to the 
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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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각종 국제재
제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경계가 뒤따랐습니다.3) 이러한 역외적용의 어
려움을 고려하여, 디지털유로규정안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EU 역내에 한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외 거래에서 CBDC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경우, 국제재판관할이나 준거법, 
판결의 승인집행 등 국제사법적 문제가 당연히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디지털유로규정안과 같이 역외의 PSP가 디지털유로 질서에 편입되
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국제사법적 쟁점은 명시적 합의
또는 디지털유로를 지급수단으로 한 계약 자체의 준거법에 의해 해결될 수 있
을 것이고, 디지털유로에 관하여 국제사법적 쟁점이 불거질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표자께서는 현 디지털유로규정안 하에서 어떤 경우에 준
거법이나 국제재판관할 등 국제사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준거법이 쟁점이 되는 경우, 디지털유로가 PSP 계정 내에 보관되어 있
다면, Hague Securities Convention이나 미국 Uniform Commercial Code 
8-110, EU 등에 의해 널리 채택된 Place of the Relevant Intermediary 
Approach (PRIMA)4)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자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
는 듯하나, 오프라인 지갑에 옮겨져 보관되는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떠한 특정 
입장이 우세한 것 같지 않습니다.5) 발표자께서는 지갑 소재지, 비밀키 소유자
의 소재지, 중심적 관리자의 소재지 등 가능한 여러 연결점 중 어느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으로 디지털유로와 관련한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디지
털화폐디지털유로규정안을 살펴보면, 현금과의 동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프라
이버시를 고도로 강조하여, 디지털유로가 오프라인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자
금세탁 방지를 위해 보유한도 준수와 관련한 펀딩 및 디펀딩 정보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정보는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
습니다. 디지털유로가 PSP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34조는 PSP가 
보유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공공 목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 보유한도 
준수, EU 재제 준수, AML/CFT 관련 규정 준수, 과세, 안보 등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ECB는 이와 같은 프라이버시 보호가 지금까지 제안된 디지털화폐 

3) Caudevilla, Oriol and Kim, Henry M., The Digital Yuan and Cross-Border Payments: 
China's Rollout of It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ugust 2022). University of Hong 
Kong Faculty of Law Research Paper No. 2023/30,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4371414 or http://dx.doi.org/10.2139/ssrn.4371414.

4) 천창민, “간접보유증권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간접보유증권에 관한 국제사법상 연결규칙의 신설
을 제안하며-”, 국제사법연구 2013, vol.19, no.1.

5) HCCH, Proposal for Exploratory Work: Private International Law Aspects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s), Prel. Doc. No 3B of January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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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장 강력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유로가 PSP 계정에 온
라인으로 보관되어 있는 경우, 그 보유자의 채권자가 위 디지털유로에 대해 강
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달리 말해, 제34조의 공공목적 외에도 채
권자가 PSP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계정 내 디지털유로를 압류하고 후속 강
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 경우 PSP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계정 보
유자의 정보를 채권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논의되는 
디지털유로의 보유한도는 3000~4000유로 정도인데, 사실 이 정도의 금액은 
이론상으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실제로는 개인이 현금을 보유할 경우에도 
적당히 어딘가에 숨김으로써 사실상 강제집행을 회피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디지털화폐가 상업적인 각종 페이 적립금이 아닌 진정한 전자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현금과 완전히 동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수단의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소비자들(이들 중에는 신용불량자들이 많을 것입니다)이 
안심하고 현금과 동일하게 디지털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소액의 보유
한도 내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보유자를 강제집행 위험에서 보호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해서는 어
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유럽의 금융소비자단체들은 PSP 계정에 디지털유
로가 보관되어 있을 경우 AML/CFT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규제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면 디지털유로가 현금과 완전히 동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금융소비
자가 개인정보 노출 위험 없이 디지털유로를 이용하여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일정 한도 내에서는 온라인 디지털유로에 대해서도 
AML/CFT 측면에서 오프라인 수준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습니다.6) 이러한 프라이버시 강화 주장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신지 궁금
합니다.
  

6) Finance Watch Policy Brief, “The Digital Euro: A Matter of Trust - Recommendations for 
Europe’s new digital currency” (Oct. 2023).


